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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최근 FTA의 확대와 같은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무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과 관련하여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절차가 원활한 교역을 저해

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의 FTA 발효 이후 무역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

화를 통한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인 

캐나다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제 특징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통관제도에 대해 살펴보

았다. 통관 과정에서의 국가별 차이는 실제 교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상대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캐나다의 통관행정조직을 시작으

로, 과세가격 및 납부세액의 산정, 관세율 제도, 관세감면 및 환급 절차, 수출입 규제 

등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함께 수출입 통관 절차상의 세부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우선 수입통관 절차의 경우 수입신고 및 관련 서류, 물품의 반출, 검사, 물품 보관 

등에 관련된 일련의 세관 행정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수출통관 절차의 경우 수

출신고자, 필요서류 및 수출신고 대상물품과 신고시점, 수출신고 방식 및 물품검사, 

수출품 억류, 기록보관 의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관세청의 보건 및 

국가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 파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PIP(Partners in 

Protection) 프로그램과 캐나다와 미국 관세청 간의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신속한 통

관 절차 적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FAST(Free and Secure Trade) 프로그램을 간

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명지대학교 조미진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집필 과정에서 많은 도

움을 준 원내 정재호 박사와 원내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조언을 해준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서정민 박사,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들



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반

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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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 관

Ⅰ. 일반 개황

캐나다는 국토 면적 997만 610㎢(육지 면적 921만 5430㎢)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국가이다. 수도는 

오타와(Ottawa)로, 캐나다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캐나다의 제1의 도시는 온타리

오 주에 위치한 토론토(Toronto)로, 오대호 수운의 요충지로 발전하여 현재 캐나다

의 경제, 통신, 운수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형은 허드슨 만을 중심으로 거대한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크게 6

개 지역으로 나뉜다. 중앙에는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캐나다 순상지가 있으며, 

그 서쪽으로는 보퍼트 해까지 이어지는 내륙평원이 분포한다. 동쪽으로는 오대호에

서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오대호-세인트로렌스(St. Lawrence) 저지대, 북쪽으로는 

북극평야와 이뉴이샨 산맥을 포함하는 고지대가 펼쳐진다. 내륙평원의 서쪽으로는 

캐나디안로키 산맥이 뻗어 있으며, 저지대의 남동쪽으로는 애팔래치아 지역의 낮은 

산맥들이 있다. 

캐나다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북극권에 위치한 추운 나라이다. 그러나 국토가 넓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분명하게 보인다. 기후에 따라 캐나다를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태평양 연안지역은 온화한 지역이며 내부 평원지역은 대륙성 기후를 보

여 건조하고 기온 차이가 심하다. 한편 중앙 평원지대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

거운 공기의 충돌로 인해 기후 변화가 심한 지역에 속하며, 마지막으로 남동부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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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허드슨 만 일대는 비교적 안정된 온대기후를 보인다.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우리나라 절반 수준1)이며, 2012년 7월 기준 약 

3,450만명으로 세계 35위에 해당한다. 국토 대부분이 한랭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전체 인구의 약 80% 정도가 북위 50° 이남 지

역, 즉 미국 접경 남부지역의 온대지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55° 이북으로는 사람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 2012년 기준 인구 증가율은 0.78%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이민에 따른 인구 증가가 포함된 수치이다. 

캐나다의 인구 구성은 영국계가 28%로 가장 많고, 프랑스계 23%, 기타 유럽계 

15%, 아메리카 원주민 2%, 아시아 및 아프리카, 아랍계가 6%, 기타 26%이다. 영국

계 주민은 주로 오대호 연안, 태평양, 연안, 내륙평원에서 거주하는 반면 프랑스계는 

퀘벡 주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퀘벡 주 인구의 80%가 프랑스계 주민이기 때문에 퀘

벡 주는 연방으로부터의 독립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밖에 중국인, 독

일인, 아일랜드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등 다민족 이민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1969년 공용어법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

며, 전체 인구의 59.3%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3.2%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

다. 이처럼 캐나다는 2개 국어 병용의 테두리 안의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독자적이

고 특색 있는 문화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교육면에서는 12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

고 있으며, 종교는 가톨릭교가 45%, 개신교가 12%이다.

1)	�CIA The World Factbook(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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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 개황

주요 경제지표1

2012년 기준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8,211억미국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는 5만 2,291미국달러이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3.4%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1.7%를 기록하고 있다. 

<표 1-Ⅱ-1>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GDP 관련 지표

(단위: 십억달러,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명목 GDP 1,457.9 1,542.5 1,372.7 1,614.2 1,779.1 1,821.1

1인당 GDP 44,338 46,370 40,765 47,370 51,659 52,291

실질 GDP 성장률 2.0 1.2 -2.7 3.4 2.5 1.7

자료: Country Intelligence Report(2013) p.10 재인용

캐나다는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

하고 있다. <표 1-II-2>에서 볼 수 있듯이 광물, 원유, 천연가스 채굴 등 캐나다 광물

은 2012년 기준 캐나다 GDP의 약 8% 수준에 달한다. 제조업은 캐나다 GDP의 10%

에 그치고 있으나, 건설, 도소매, 금융, 전문서비스/숙박, 교육/건강/정부서비스 등

은 캐나다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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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Ⅱ-2> 캐나다 GDP 대비 주요 산업별 구성비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농림수산업 및 채취 1.6 1.6 1.6 1.6

광물, 석유 및 가스 7.5 7.9 8.1 8.0

건설 및 전기 9.2 9.4 9.5 9.6

제조업 10.7 10.9 10.9 10.9

도소매, 교통 및 창고 14.7 14.9 14.9 14.9

금융, 보험 및 부동산 19.0 18.8 18.8 19.0

문화, 여가, 예술 4.2 4.1 4.1 4.0

전문서비스, 숙박 10.2 9.9 9.9 9.9

교육, 건강, 정부서비스 22.0 21.7 21.5 21.3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DFAIT) 토대로 저자 작성 

캐나다 화폐단위는 캐나다달러(C$, Canadian dollar)로, 2012년 기준 평균 환율

은 1.0캐나다달러가 1.0미국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기준 1.0캐나다달러에 

0.68미국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미국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달러의 강세

가 유지되고 상황이다. 

<표 1-Ⅱ-3>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환율

(단위: 달러, 엔,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 Cdn$/US$ 0.93 0.94 0.88 0.97 1.01 1.00 

1 Cdn$/Yen 109.64 96.43 81.97 85.03 80.52 79.74 

1 Cdn$/Euro 0.68 0.64 0.63 0.73 0.73 0.78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DFAIT) 토대로 저자 작성 

캐나다 이자율의 경우 <표 1-II-4>에서 볼 수 있듯이 2007~2008년 동안은 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들어 1.25%로 낮아진 후 2010년에는 0.5%까지 낮아졌으

나, 2011년 이후 다시 1%대의 이자율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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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Ⅱ-4>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이자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준이자율 4.50 4.25 1.25 0.5 1.25 1.25

주: 기준이자율의 경우 매년 1월 기준 캐나다은행에서 제공하는 bank rate 기준으로 작성
자료: 캐나다 은행 자료 참고로 저자 작성 

한편 캐나다의 201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1~3%에 부합되는 만큼 별도의 금융정책의 변화

가 예상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2년 미국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식료품 물가상승

(food-price inflation)의 영향이 아직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파급효과가 물가상승률에 추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 1-Ⅱ-5>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물가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CPI(Rate of Inflation)

2.2 2.3 0.3 1.8 2.9 1.5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DFAIT) 토대로 저자 작성 

캐나다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경제성장을 위한 무역의 중요

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의 무역 비중이 2002년 기준 GDP의 78%를 차지하

였으나,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비중이 감소하여 2012년 기준 62%(수출 30%, 수입 

32%)를 기록하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캐나다 역시 자유로운 국제통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캐나다 전체 교역의 많은 부분을 미국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캐나다 경제도 함께 하락하는 

동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외교의 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와의 교역 확대

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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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Ⅱ-6>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무역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0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역조건 (2007=100.0) 85.5 100.0 104.7 93.2 97.1 99.8 98.5 

GDP 대비 수출 비중 41.6 34.3 34.5 28.5 29.0 30.6 30.0

GDP 대비 수입 비중 37.1 32.2 32.7 29.9 30.9 31.9 32.0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DFAIT) 토대로 저자 작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인 데 반해, 국토의 

40%는 춥고 고립된 북극지방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

는 2012년 기준 약 3,490만명에 불과하여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이에 캐나다 정부

는 경제활동 촉진과 문화발전의 높은 수준 유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투자이민을 허용

하고 있는데, 이민의 대부분은 35세 이하 유럽, 미국에서 이민해오는 사람이 대부분

이다. 한편 캐나다 실업률은 2009년 8.3%를 기록한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2

년 기준 7.2%를 기록하고 있다. 

<표 1-Ⅱ-7>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인구 관련 지표

(단위: %, 백만명,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업률 6.0 6.1 8.3 8.0 7.4 7.2

인구 32.9 33.3 33.7 34.1 34.5 34.9

이민 236,754 247,247 252,177 280,682 248,746 -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DFAIT) 토대로 저자 작성 



Ⅱ. 경제 개황 21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2

2011년 기준 캐나다의 총교역 규모는 9,121억미국달러로, 이 중 수출은 4,565억미

국달러, 수입은 4,556억미국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하고 있는데, 2007~2008년에 비해 수출보다는 수입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표 1-Ⅱ-8> 캐나다의 무역 현황(2007~2011년)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461.4 487.3 367.4 403.1 456.5 

수입 415.8 443.6 374.0 413.8 455.6

총 무역 877.2 930.9 741.4 816.9 912.1

무역수지 45.6 43.7 -6.6 -10.7 0.9

자료: UN Comtrade data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캐나다의 국가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2012년 기준 캐나다 총무역의 약 63%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3,391억캐나다달러이고 대미 수입은 2,337억캐나다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

국 외에도 중국, 멕시코, 영국, 일본, 독일 등 특정 국가와의 무역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2013년 기준 미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캐나다 전체 교역의 약 

8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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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Ⅱ-9> 캐나다 상위 20위권 교역상대국 및 교역 현황(2010~2012년)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국가/지역
순위

(2012년 기준) 
2010 2011 2012

Share of(EX + IM) %
(2012년 기준)

미국 1 501,992.7 551,063.3 572,852.5 62.5

중국 2 57,756.4 64,994.1 70,013.9 7.6

멕시코 3 27,119.5 30,048.3 30,865.7 3.4

영국 4 27,081.8 29,120.8 27,170.0 3.0

일본 5 22,642.1 23,730.2 25,385.1 2.8

독일 6 15,237.4 16,752.6 17,870.7 2.0

한국 7 9,857.8 11,715.1 10,086.2 1.1

프랑스 8 7,783.5 8,632.8 8,155.3 0.9

네덜란드 9 4,934.6 7,370.1 8,092.2 0.9

이탈리아 10 6,578.2 7,075.2 6,921.9 0.8

브라질 11 5,854.9 6,730.1 6,597.3 0.7

알제리 12 3,877.0 5,733.3 6,401.0 0.7

노르웨이 13 5,374.4 7,135.8 6,067.4 0.7

대만 14 5,256.4 6,677.9 6,044.5 0.7

인도 15 4,180.2 5,162.3 5,207.7 0.6

스위스 16 4,479.2 4,302.3 4,444.0 0.5

이라크 17 2,149.5 2,650.4 4,398.0 0.5

사우디아라비아 18 3,000.7 3,596.5 4,252.7 0.5

페루 19 4,095.5 4,919.1 4,219.4 0.5

호주 20 3,371.3 3,665.1 4,117.5 0.4

자료: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의 상위 20위권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의 교

역에서는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여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는 무

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의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를 제외한 16개국, 2011년에는 미국, 영국, 네

덜란드, 호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2012년에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를 제외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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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캐

나다의 대중국 수출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대중국 수입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 폭은 약 310억캐나다달러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상

을 보인다. 캐나다의 대영국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2년 기준 101.2억캐나다달러를 

기록하여 2010년 기준 약 56.5억캐나다달러에 비해 약 1.7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반면, 멕시코 및 독일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각각 2010년 기준 171억, 73.6억캐

나다달러에서 2012년 기준 201.2억, 107.2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Ⅱ-10> 캐나다 상위 20위권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현황(2010~2012년)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국가 순위 2010 2011 2012

수
출

미국 1 298,649. 10 329,771.00 339,102.90

중국 2 13,232.20 16,810.10 19,313.10

멕시코 3 5,008.20 5,476.60 5,370.80

영국 4 16,367.40 18,791.80 18,644.60

일본 5 9,195.10 10,672.20 10,367.70

독일 6 3,936.60 3,955.40 3,577.60

대한민국 7 3,710.60 5,098.60 3,716.30

프랑스 8 2,349.30 3,080.80 3,151.00

네덜란드 9 3,259.90 4,806.90 4,541.30

이탈리아 10 1,916.10 1,968.60 1,707.60

브라질 11 2,562.50 2,840.80 2,577.70

알제리 12 298.9 248.2 419.7

노르웨이 13 2,528.50 2,791.80 2,320.20

대만 14 1,287.30 1,746.50 1,464.70

인도 15 2,057.00 2,628.60 2,345.60

스위스 16 1,535.80 1,141.40 870.7

이라크 17 236.6 185.9 395

사우디아라비아 18 977.8 860 1,367.80

페루 19 476.4 516.4 536

호주 20 1,751.80 1,898.20 2,0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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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Ⅱ-10>의 계속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국가 순위 2010 2011 2012

수
입

미국 1 203,343.70 221,292.30 233,749.60

중국 2 44,524.10 48,184.00 50,700.80

멕시코 3 22,111.30 24,571.80 25,494.90

영국 4 10,714.40 10,329.00 8,525.40

일본 5 13,446.90 13,058.10 15,017.50

독일 6 11,300.80 12,797.30 14,293.20

대한민국 7 6,147.20 6,616.50 6,369.90

프랑스 8 5,434.20 5,552.00 5,004.20

네덜란드 9 1,674.60 2,563.20 3,550.90

이탈리아 10 4,662.10 5,106.60 5,214.30

브라질 11 3,292.40 3,889.40 4,019.60

알제리 12 3,578.10 5,485.10 5,981.30

노르웨이 13 2,845.90 4,344.00 3,747.20

대만 14 3,969.10 4,931.40 4,579.90

인도 15 2,123.20 2,533.60 2,862.10

스위스 16 2,943.40 3,160.90 3,573.30

이라크 17 1,912.90 2,464.50 4,003.00

사우디아라비아 18 2,022.90 2,736.50 2,884.90

페루 19 3,619.10 4,402.70 3,683.40

호주 20 1,619.50 1,767.00 2,078.90

주: 교역상대국 순위는 2012년도 교역량 기준으로 집계된 것임. 
자료: 캐나다 통계청

아래 [그림 1-II-1]과 [그림 1-II-2]는 캐나다의 주요 산업별 수출 및 수입 현황을 

각각 정리한 결과이다. 우선 2011년 기준 에너지 품목(energy products)의 수출은 

1,035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캐나다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및 부품(motor vehicles and parts)의 수출이 596

억캐나다달러(13.1%), 광물 및 비금속광물 제품(metal and non-metallic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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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이 약 590억캐나다달러(12.9%)의 순으로 높다.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품목과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수출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8~2009

년 동안 이들 산업의 수출 감소가 시작되면서 에너지 품목과 운송기기 및 부품의 수

출 비중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Ⅱ-1] 캐나다 주요 산업별 수출 추이(2007~2011년)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다음으로 수입 측면에서 보면 2011년 기준 소비재 품목(consumer goods)이 수입

이 약 894억캐나다달러로, 캐나다 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비

중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운송기기 및 부품이 약 741억캐나다달러(16.3%), 

전자제품 및 부품이 551억캐나다달러(12.1%) 순으로 높다. 2007년 이후 캐나다의 소

비재 품목에 대한 수입 비중은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며, 자동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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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수입의 경우 2007~2009년 동안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으나 2007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Ⅱ-2] 캐나다 주요 산업별 수출 추이(2007~2011년)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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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동향3

2011년 기준 캐나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6,075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고, 해외직접투자는 6,845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다. 캐나

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2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11년 최고치

를 기록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2002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매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2011년 제조업이 1,927억캐나다달

러로 31.7%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광산업 19.1%, 기업관리 

18.1%, 금융보험업 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부문은 전체 투자액의 82%를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은 2010년 해외자본의 투자가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8.6% 증가하였다. 2011년 광산업, 기업관리, 금융보험업의 경우 해외자

본의 투자가 전년 대비 각각 3.5% 증가, 0.6% 감소, 0.9% 증가를 나타냈으나, 이는 

모두 2010년 증가율에 비해 감소 및 미미한 증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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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Ⅱ-3] 캐나다 해외직접투자 추이(2002~2011년)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주: 해외직접투자금액(stock), 연말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는 2011년 금융보험업이 3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다음으로 광산업 18.8%, 기업관리 12%, 제조업 11.2% 순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는 2011년 해외 금융보험업에 2,718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전년 대비 14.7%의 증

가율을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는 전년 대비 13%의 증가율을 보였고, 기업관리부문에

서는 전년 대비 14.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2011년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문은 농림어업부문으로 34.7%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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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Ⅱ-11> 캐나다 산업별 해외투자동향(2008~2011년)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Inward
FDI

총합계 550,539 572,842 585,107 607,497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1,989 1,412 1,253 1,289

광업, 천연가스 및 석유
(Mining and oil and gas extraction)

95,448 93,822 112,021 115,929

전기, 수도 등 시설
(Utilities) 

6,161 5,058 5,380 5,330

건설
(Construction) 

3,955 4,160 3,359 3,384

제조
(Manufacturing) 

179,920 186,353 177,391 192,707

도매거래
(Wholesale trade) 

43,692 44,273 37,911 37,641

소매거래
(Retail trade) 

13,900 15,555 18,536 19,222

운송 및 창고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5,382 4,986 3,980 3,563

정보 및 문화산업
(Information and cultural industries) 

10,838 10,169 8,673 8,755

금융 및 보험
(Finance and insurance) 

73,840 82,719 77,782 78,478

부동산 및 임대업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5,189 5,466 5,009 5,678

전문 기술 서비스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rvices) 

10,348 10,278 12,238 14,096

기업경영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87,224 96,678 110,427 109,743

숙박 및 요식업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4,563 4,540 4,221 4,254

기타
(All other industries)

8,089 7,374 6,925 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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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Ⅱ-11>의 계속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Outward
FDI

총합계 641,920 629,717 639,911 684,496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4,018 3,797 6,024 8,116

광업, 천연가스 및 석유
(Mining and oil and gas extraction)

111,703 106,681 121,358 128,512

전기, 수도 등 시설
(Utilities) 

19,180 15,814 15,560 16,359

건설
(Construction) 

1,854 1,914 1,772 752

제조
(Manufacturing) 

100,284 95,965 68,071 76,931

도매거래
(Wholesale trade) 

7,941 7,030 9,431 10,585

소매거래
(Retail trade) 

5,485 6,088 7,152 6,751

운송 및 창고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21,401 22,215 20,769 22,339

정보 및 문화산업
(Information and cultural industries) 

18,042 23,015 27,720 28,349

금융 및 보험
(Finance and insurance) 

234,215 230,983 236,891 271,751

부동산 및 임대업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10,721 8,515 13,198 14,648

전문 기술 서비스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rvices) 

8,162 7,137 7,707 8,663

기업경영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91,674 92,733 96,282 82,454

숙박 및 요식업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2,973 2,643 2,651 2,388

기타
(All other industries)

4,267 5,187 5,325 5,898

주: 해외직접투자금액(stock), 연말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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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주요 그룹별 및 국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대(對)캐나다 최대 투자국은 

그룹별로는 APEC, FTAA, NAFTA, EU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별로는 미국, 네덜란

드,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 기준 APEC은 3,771억캐나다달러의 외국인직접투

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NAFTA는 3,263억캐나다달러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미국

은 캐나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53.7%를 차지하는 3,261억캐나다달러를 기록하

였으며, 네덜란드는 9.3%(C$ 563억), 영국은 6.4%(C$ 389억)를 차지하였다. 2011

년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그룹은 아세안(557.7%)이지만, 투자금액은 16

억캐나다달러로 미미하였다. 2007년과 비교해서는 2011년 APEC은 17.2%, FTAA 

13.8%, NAFTA 13.1%, EU 12.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캐나다가 가장 많이 해외 투자하는 그룹은 FTAA로 2011년 기준 3,891억캐

나다달러를 투자하였으며, 그다음으로 APEC, NAFTA, EU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NAFTA와 FTAA는 2010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각각 8.5%,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1년 EU는 2007년 대비 27.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NAFTA 21.3%, FTAA 3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Ⅱ-12> 캐나다 주요 그룹별 해외투자동향(2007~2011년)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Inward
FDI

EU 142,382 157,091 158,147 150,401 160,668

NAFTA 288,551 292,649 299,509 318,603 326,271

ANDEAN 8 10 8 x x

APEC 321,720 328,648 347,306 367,442 377,141

ASEAN 412 446 468 248 1,631

CA4   .. .. .. .. ..

CARICOM 1,233 1,308 1,284 1,486 1,754

EFTA x x 26,253 x x

FTAA 304,081 308,562 313,780 337,055 346,160

GCC6 x x x x x

MERCOSUR 14,110 14,516 13,206 17,297 18,661

개도국 2,388 7,590 7,573 5,709 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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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Ⅱ-12>의 계속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최빈국 x x x x x

Sub-Saharan Africa x x x x x

대세계 합계 512,266 550,539 572,842 585,107 607,497

Outward
FDI

EU 135,724 157,762 167,488 168,721 172,522

NAFTA 231,216 295,611 260,234 258,322 280,382

ANDEAN 3,071 5,008 7,200 7,847 9,520

APEC x 343,678 x 327,649 356,825

ASEAN 6,873 7,195 x 7,497 7,728

CA4   624 1,004 x x x

CARICOM 45,960 63,338 73,382 70,182 75,525

EFTA 9,277 8,016 6,755 4,962 x

FTAA 298,505 388,097 364,588 360,645 389,079

GCC6 x x x x x

MERCOSUR 10,674 x x x x

개도국 7,965 10,044 10,824 13,107 13,507

최빈국 1,169 1,229 1,011 1,167 1,220

Sub-Saharan Africa 4,589 4,835 2,707 3,594 2,410

대세계 합계 515,294 641,920 629,717 639,911 684,496

주: 1.	해외직접투자금액(stock), 연말 기준 
2. x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음을 의미
3.	�ANDEAN(Andean Community)은 안데안 공동체, CARICOM(Caribbean Community)은 
카리브 공동체,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는 미주자유무역지대를 의미

자료: 캐나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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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캐나다의 대(對)한국 무역규모는 2011년 기준 약 117.8억미국달러로, 캐나다의 대

(對)한국 수출은 약 51.2억미국달러, 캐나다의 수입은 약 66.6억미국달러를 기록하였

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캐나다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20억미국달러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1년 들어 처음으로 15.4억미국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Ⅲ-1> 캐나다의 대(對)한국 수출입 현황(2007~2011년)

(단위: 백만달러)

연도 수출 수입 

2002 1,278.7 3,088.4 

2003 1,417.1 3,641.5 

2004 1,734.5 4,475.9 

2005 2,309.7 4,423.5 

2006 2,877.4 5,043.7 

2007 2,773.3 4,986.6 

2008 3,601.5 5,649.4 

2009 3,074.7 5,199.3 

2010 3,576.8 5,957.9 

2011 5,118.8 6,662.2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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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캐나다의 대(對)한국 수출은 가공광물, 1차 산품, 

종이/목재 산업에, 캐나다의 대(對)한국 수입은 운송기기, 전기기계 및 일반기계 산

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광물 산업의 캐나다 수출 규모는 약 22.9억미

국달러로, 총 수출의 약 45%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캐나다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운송기기 산업에 대한 캐나다 수입액은 약 19.8억미국달

러를 기록하고 있다. 

<표 1-Ⅲ-2> 한·캐나다 산업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11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차 산품 115.1 12.3 802.3 21.4 

가공1차 산품 55.9 22.6 224.5 49.1 

가공광물 230.1 11.5 2,294.2 374.1 

가죽제품 30.6 13.0 69.7 9.3 

고무/화학 128.5 181.5 215.2 454.7 

금속제품 177.4 234.3 417.8 532.1 

기타운송기기 0.8 11.4 169.8 35.0 

기타제조품 6.3 42.1 9.5 47.0 

비금속광물 3.5 30.7 16.1 192.3 

운송기기 8.1 867.4 7.5 1,977.4 

의류/직물 15.8 329.4 29.4 141.2 

일반기계 61.8 468.8 142.2 1,215.1 

전기기계 71.7 800.7 99.5 1,474.0 

정밀기계 18.2 46.6 90.9 90.2 

종이/목재 355.0 15.9 530.3 49.4 

합계 1,278.7 3,088.4 5,118.8 6,662.2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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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양국 간 교역이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양상은 2002년에도 유사하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캐나다의 가공광물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Ⅲ-1] 캐나다의 대(對)한국 산업별 수출 추이

(단위: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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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캐나다는 NAFTA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EFTA, 페루, 콜롬

비아, 요르단 등과의 FTA를 체결, 2013년 3월 기준 9개의 FTA가 발효 중에 있으

며 파나마, 온두라스와 FTA 협상이 타결된 상태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 싱가포르, 

도미니카공화국, 일본, 인도 등 다양한 국가와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터키, 

MERCOSUR, 태국 등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표 1-Ⅳ-1> 캐나다 FTA 추진 현황(2013년 10월 기준)

구분 국가

FTA 발효

NAFTA(1994년 1월)

이스라엘(1997년 1월)

칠레(1997년 7월)

코스타리카(2002년 11월)

EFTA(2009년 7월)

페루(2009년 8월)

콜롬비아(2011년 8월)

요르단(2012년 10월)

파나마(2013년 4월)

FTA 협상 타결 온두라스(2011년 8월 협상타결)

FTA 협상 진행

싱가포르(2007년 8월 8차 협상)

도미니카공화국(2007년 12월 협상개시)

한국(2008년 3월 13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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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Ⅳ-1>의 계속

구분 국가

FTA 협상 진행

CA4(2010년 3월 12차 협상)

CARICOM(2011년 4월 3차 협상)

EU(2011년 7월 8차 협상)

일본(2012년 3월 협상개시)

모로코(2012년 6월 3차 협상)

우크라이나(2012년 9월 5차 협상)

인도(2012년 11월 6차 협상)

TPP(2012년 12월 15차 예정)

※ FTAA 협상 중단

여건조성 

터키(2010년 2월 예비협의)

MERCOSUR(2011년 6월 예비협의)

태국(2012년 3월 예비협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2013.3.13.)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와 같은 캐나다의 적극적인 FTA 추진은 미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인데, EU와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포괄적 

경제무역협정)를 추진 중에 있으며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함으로써 

수출 경로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08년 3월까지 13차례

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캐나다의 WTO 제소2)로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2011년 

6월 캐나다 쇠고기 수업이 재개됨에 따라 2013년 1월 비공식 회의로 협상이 재개되었

다. 협상 쟁점 중 자동차 및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지

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한·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한국의 제조업과 캐나다

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첨단기술 등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한국은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
여 2009년 캐나다는 WT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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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통관제도 개요

Ⅰ. 통관행정 조직

      정부 조직 개관3)1

캐나다는 198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법(British North American)의 제정으로 영

국의 식민지에서 영연방 국가로 독립하였다. 이후 1951년 정식 국명을 캐나다로 변경

하였다. 정부체제는 입헌군주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내각책임제의 의회민주주의 

연방공화국이며, 행정권한(executive branch)은 정부, 입법(legislative branch)은 

의회, 사법(judical branch)은 법원에 부여하는 3권 분리 형태를 취하고 있다.4) 

우선 캐나다의 국가원수는 엘리자베스 II세로, 영국 여왕이 캐나다에 상주할 수 없

기 때문에 총독을 임명하여 사실상의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총독

(Governor of General)은 내각의 요청에 의해 여왕이 임명하며, 현재 총독은 David 

Lloyd Johnston(28대)이다. 법률상 주어진 권한은 막대하나, 여왕의 경우와 같이 실

제로는 내각의 권고에 의해서만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각의 의한 상징적 

총독의 권한은 총리, 각료 및 상원의원 임명, 법률안의 재가, 의회소집 및 해산, 외교

사절 접수 등이 있다. 

3)	�Authorised Economic Operator-Australian Position,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vices, 2012. 5를 참고함.

4)	�http://www.canada.gc.ca/aboutgov-ausujetgouv/structure/executive-executif-eng.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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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Prime Minister)은 정부 수반이며, 영국 국왕에게 총독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하원의원 제1석을 차지하는 당의 대표가 총리로 임명된

다. 내각(Cabinet)은 수상과 각료로 구성되며, 각료는 수상이 자기 당 내에서 인선하

되 전통적으로 언어, 지역, 종교 등의 안배를 고려한다. 한편 추밀원(Privy Council)

은 전·현직 각료, 상·하원위원장, 전·현직 대법관 등으로 구성되며, 총리의 직할 

행정조직으로 내각사무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I-1] 캐나다 정부 개관

캐나다의 법체계는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과 그 외 각종 관습

법, 판례로 되어 있다. 캐나다는 퀘벡 주가 성문법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

고는 관습법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습, 관행, 통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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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밀원 사무처)

Treasur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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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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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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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Supreme Court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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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Provincial Court of Appeat
(주법원)

Federal Court of Canada
(연방법원)House of 

Commons
(하원)

Senate
(상원)

Governor of General
(총독)

Sovereign
(국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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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은 대법원, 연방법원, 주(지방)법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주법원 

및 연방법원의 상고심으로 민·형사상 최고심이다. 연방법원은 연방 제정 법률, 형평

법 등에 대한 분쟁을 다루며, 주정부 간 분쟁,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분쟁, 지식재산

권, 경쟁법, 연방정부 부처 및 공사 관련 분쟁을 관할한다. 지방법원의 경우 지방의회 

제정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주’마다 그 명칭이나 운영 방식이 다르나 조직은 거

의 비슷하다. 

캐나다의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는 10개의 주정부(Province)와 3개의 특별지

역 정부(territories)로 나뉜다(<표 2-I-1> 참고). 각 주정부의 정부 형태는 연방정

부의 축소판이나, 주 의회에는 상원이 없고 단원제로 되어 있다. 주정부의 주요 구성

기구에는 주 총독, 주 의회, 주 수상, 내각, 지방법원 등이 있다. 캐나다 헌법상에 연

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부의 기능과 의무를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투자, 무역, 화폐, 금융, 운송, 통

신 등 연방 법률의 제·개정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한편 주정부는 주세, 의료, 노

동, 사회보장, 법률개정 및 집행, 주 소유의 자원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캐나다의 연방제도는 지방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연방헌법상의 의무를 각 주 

의회가 거부할 수 있다. 언어에 있어서도 영어와 프랑스어 2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

용하고 있어, 각 주정부는 이 공용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Ⅰ. 통관행정 조직 41

<표 2-I-1> 캐나다 연방 구성

구분 
10개의 주(Province) 및 
3개의 준주(Territories)

주 도
(Capital city)

주정부
(province)

Alberta Edmonton

British Columbia Victoria

Manitoba Winnipeg

New Brunswick Fredericton

Newfoundland and Labrador St. John’s

Nova Scotia Halifax

Ontario Toronto

PEI(Prince Edward Island) Charlottetown

Quebec Québec

Saskatchewan Regina

특별지역
(Territories)

Yukon Territory Whitehorse

Northwest Territories Yellowknife

Nunavut Iqaluit

자료: 저자 작성 

통관행정 관련 조직2

캐나다 관세·국세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은 조세징수, 통

상행정, 국경수비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NAFTA를 비롯한 FTA, 

WTO 협정에 근거하여 국경 및 무역 분야의 관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3년에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과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으로 분리되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이하 CBSA)은 관세청 업무를 비롯하여 국경관리, 항만, 철도, 

국제우편 관리 및 식품검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 사람, 

상품, 동식물 등의 캐나다 유출입 관리, △ 캐나다에 위협이 되는 사람에 대한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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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전쟁, 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의 캐나다 입국 시 추방, △ 비합법적인 물품의 반

입·반출 금지, △ 식품안전, 동식물 건강, 자원 보호, △ 무역협정, 무역규정 등의 

부합을 통한 캐나다 기업 활동 및 경제이익 촉진, △ 수입품에 적용되는 덤핑, 보조

금으로부터 캐나다 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 시행, △ 공정메커니즘 및 불공정 

무역관행 메커니즘, △ 다양한 국제포럼 및 국제기구에서의 캐나다 이해관계 보호, 

△ 수입품에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BSA는 약 13,000명의 구성원을 가진 대규모 조직으로, 119개 국경출입국 및 13

개의 국제공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주정부 조직을 대신하여 90여 개

의 법령과 다양한 규정의 집행 및 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CBSA는 또

한 금지품목 및 관리대상 품목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 환경부

(Environment Canada), 외교통상부(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보건당국(Health Canada), 식품검사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우편국(Canada Post), 곡물위원회(Canadian Grain Commission), 원자

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기관별 특정 관리 품목의 수출입 절차를 책임지고 있다. 수출 및 수입으로 나누어 각 

기관별 특정 관리 품목을 정리한 결과는 <표 2-I-2>와 같다. 

<표 2-I-2> 수출입 절차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구분 규제 품목 및 주요 업무 

수
출

체신국
(Canada Post)

향수, 주류, 담배 등 우편을 통한 수출 금지 	
품목 관리

식품검사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식품, 식물, 동물 및 관련 품목 관리
식품표시(food labelling)
목재 포장재(wood packaging)

곡물위원회
(Canadian Grain Commission)

메밀류, 씨리얼, 대두, 옥수수 등 관리 

문화유산부
(Canadian Heritage)

문화유산 수출 금지 품목 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원자력 관련 품목, 장비 및 기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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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I-2>의 계속

구분 규제 품목 및 주요 업무 

수
출

환경부
(Environment Canada)

멸종위기의 식물과 동물, 위험폐기물 관리 

외교통상부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수출 관리 품목(Export control list) 및 화학, 	
무기류 등의 품목 관리 

보건당국
(Health Canada)

마약류, 전구체, 제한약품 등 관리

에너지위원회
(National Energy Board)

부탄, 가스, 석유, 전기 및 프로판가스 등 관리

천연자원부
(National Resources Canada)

다이아몬드 및 폭약류 관리

교통부
(Transport Canada)

위험물질의 이동 관리 

수
입

총기류 관리프로그램
(Canadian Firearms Program)

무기류

우편공사
(Canada Post Cooperation)

향수, 휘발성 액체, 무기류 등의 	 	
우편발송 금지품목 

식품검사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음식, 식품, 동물 및 관련 품목

문화유산부
(Canadian Heritage)

문화유산 

원자력안전위원회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방사성 동위원소

경쟁국
(Competition Bureau Canada)

의류 라벨, 귀중품목의 표시 등 관리

환경부
(Environment Canada)

멸종위기 식물 및 동물, 야생동물 및 식물, 	 	
위험폐기물, 오존파괴물질 등

수상해양부
(Fisheries and Oceans Canada)

침해성 수중생물, 불법 및 비규제대상 어업

외교통상부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농산품, 철, 무기류, 직물 및 의류 등의 관리

보건당국
(Health Canada)

소비재, 의약품, 의료기기, 살충제, 비타민, 	 	
독성물질, 식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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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I-2>의 계속

구분 규제 품목 및 주요 업무 

수
입

산업부
(Industry Canada)

무선통신 및 통신기기 

천연자원부
(National Resources Canada)

폭발류, 금/은/동/다이아몬드 등의 광물, 	 	
규제대상의 에너지 사용품목 등의 관리

공공보건청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인간전염 병원체 관리

교통부
(Transport Canada)

자동차, 타이어 및 위험물질의 이동 관리

자료: CBSA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외에 국세청과 캐나다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네

트워크(Canada Business Network), 수출입통제 및 기술규제국(TCTBB: Trade 

Controls & Technical Barriers Bureau) 등이 있다. 캐나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캐나다 

연방 전체를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담당 기관이 해당 지역 기업에 필요한 법

규 및 정보 컨설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TCTBB는 1948년 제정된 수출입 허가법

(Export and Import Permit Act)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 법에 

명시된 수출입 허가 물품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통관 관련 법률3

통관 절차 관련 법령에는 관세법(Customs Act), 관세율법(Customs Tariff), 

캐나다가 칠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등과 체결한 FTA 이행법(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anada-Costa Ric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anada-Israel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anad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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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Act), 소비법(Excise Act), 소비세법(Excise Tax Act), 수출입허가

법(Export and Import Permit Act) 및 특별수입규제법(Special Import Measure 

Act) 등이 있다. 

우선 캐나다 관세법은 1987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사람과 물건

의 이동 관리 및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캐나다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후 여러 차

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09년도 개정안에서는 CBSA의 해상/항공 위

험에 대한 관리 및 사람과 물건 이동에 대한 정보수집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캐나다 정부의 안보 강화 및 무역 확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법은 크게 7부로 나뉘며, 제1부(Part I)에

는 보증금(security), 양식(forms), 중개인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

으며 제2부(Part II)에는 수입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2부에는 수입자, 물품 신

고(report of goods), 관세, 과세가격 결정, 운송, 보세창고 및 반출 등에 대한 사안

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Part III)는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

4부는 과세 경감 및 환급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부는 수출통관 절차

를 다루고 있으며, 제6부(Part VI)는 집행 절차, 제7부(Part VII)는 향후 규정이 추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 2-I-3> 관세법의 주요 구성

구분 주요 내용

Part I 일반(General)

Part II 수입(Importation)

Part III 과세가격결정(Calculation of duty)

Part IV 과세 경감 및 환급(Abatements and refunds)

Part V 수출(Exportation)

Part V.1 과세부과(Collection)

Part VI 집행(Enforcement)

Part VI.1 형법집행(Enforcement of criminal offences other than offences under this act)

Part VII 규정(Regulations)

자료: 관세법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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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관세법 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금감면

(Abatement of duties payable regulations), 관세환급(Goods imported and 

exported drawback regulations), 캐나다가 체결한 FTA별 원산지규정에 관련

된 증명과 발급 절차에 대한 규정, 보세창고(Customs sufferance warehouse 

regulations), 직접운송(Direct shipment of goods regulations), 사전심사(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등 다수의 규정이 포함된다. 

<표 2-I-4>는 관세율법의 주요 규정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크게 9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Part 1)는 일반적인 사안 및 동법의 해석상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

다. 제2부(Part 2)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관세율 부과, 관세율 체계 등 관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및 긴급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3부(Part 3)는 관세의 면제 및 경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부(Part 4)

에서는 규정 및 명령의 적용 사안을 담고 있다. 제5부(Part 5)는 수입 금지 품목을 규

정하고 있으며, 제6~9부는 동법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2-I-4> 관세율법의 주요 구성

구분 주요 내용

Part 1 일반 및 해석(Interpretation and general)

Part 2 관세(Customs duties)

Part 3 관세경감(Duties relief)

Part 4 규정 및 명령(Regulations and orders)

Part 5 금지품목(Prohibited goods)

Part 6 잠정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Part 7 관련 개정(Related Amendments)

Part 8 확정된 개정(Consequential Amendments)

Part 9 폐지 및 발효(Repeal and coming into force)

자료: 관세율법을 토대로 저자 작성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관세율법 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는 임시수입(Temporary importation regulations), 수입품 표시(Mark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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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d goods regulations) 등이 포함된다. 한편 캐나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각종 법령, 규정, 조항 등을 한데 묶어 D-memoranda로 정리해두고 있어 수

출입업 및 관련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캐나

다 통관제도를 살펴보고 있다(<표 2-I-5> 참고). 

<표 2-I-5> D-Memoranda의 주요 구성

분류 주요 내용

D1 일반(General)

D2 해외여행(International Travel)

D3 운송(Transportation)

D4 보세창고, 면세점 등(Warehouse, Duty Free Shop, Ships Stores)

D5 국제우편(International Mail)

D6 환급(Refunds)

D7 관세환급(Drawbacks)

D8 임시수입 및 세금감면(Remissions and Temporary Importation)

D9 수입금지(Prohibited Importations)

D10 품목분류 및 상품(Tariff Classification / Commodities)

D11 일반관세 정보(General Tariff Information)

D12 -

D13 과세가격(Valuation)

D14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 Act: SIMA)

D15 특별수입규제조치법 및 조사(SIMA/Investigations)

D16 부가세(Surtax)

D17 통관절차 및 회계(Accounting and Release Procedures)

D18 소비세(Excise Goods)

D19 여타 정부기관 관련 법 및 규정(Acts and Regulations of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D20 수출(Exportations)

D21 국외 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

D22 벌금제도(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자료: CBSA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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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세가격과 납부세액 산정

과세가격 결정 방법1

과세가격의 결정 사안은 관세법 제3부 Section 44~72에서 다루고 있다. 수입품

목의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파악에서 시작되는데, 거

래가격 결정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에 대한 내용은 관세법 Section 48~53

에 명시되어 있다. 우선 Section 48은 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

으며, Section 49는 동일제품(identical goods)에 대한 거래가격 결정, Section 50

은 유사제품(similar goods)의 거래가격 결정, Section 51은 과세가격의 공제방법

(The deductive method of valuation), Section 52는 과세가격의 산정방법(The 

computed method of valuation) 및 Section 53은 잔존가치 계산법(The residual 

method of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Section 48~50에 명시된 거래가격의 결정 방법

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Section 50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Section 51~53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입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Section 51과 Section 52의 적용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들 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캐나다 관세법 Section 48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결정방법

(transaction value method)은 거래가격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관세의 과

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토대로 한다. 캐나다 관세법상 수입품 가격은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이란 용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품목

의 수입자(혹은 구매자)가 수출자(혹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불한 금액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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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입품과 관련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금

전 거래는 수입품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수입품 가격

을 기준으로 추가되거나 공제되는 등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품목의 ‘거래

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거래가격의 조정 과정은 <표 2-II-1>에 정리된 것과 같다. 

<표 2-II-1> 거래가격의 산정: 금액의 조정

추가되어야 하는 금액 공제되는 금액

1)	�수수료 및 중개료
1)	�수출지에서 캐나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운송료 및 관련 금액

2)	�물품 포장비용 2)	�수입후 발생한 비용 및 경비

3)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무료 및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된 
경우 해당 물품 및 서비스의 가치 

3)	�캐나다에서 부과된 관세 및 세금 

4)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

5)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한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6)	�운임 및 운송료

자료: Memorandom D13-4-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상기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해당 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을 위한 제한이 없어야 하며, 해당 

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해당 물품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해 생긴 수익금액의 일부가 판매

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 관계가 있어 그러한 관계

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한편 Section 48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Section 49가 적용되는

데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즉, 기존에 결정된 거래가

격에서 수입량, 수량 혹은 운송비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다. Section 49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Section 50에 따른 유사품목의 거래가격

을 기초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며,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방법이 순차 적용됨에 따라 Section 50이 적용되지 못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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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Section 51이 적용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자가 별도로 요구할 경우 

Section 52가 적용될 수 있다. Section 51에 따른 과세가격의 공제방법은 해당 물품 

혹은 동일·유사 물품의 캐나다 내 판매량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

(price per unit)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다. 여기에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수익의 일부

분이나 일반 경비, 운송료 등이 공제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다. 한편 Section 

52에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금액, 해당 물품이 캐나다에서 판매됨에 따른 통

상적인 이윤과 일반 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방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경우 Section 53이 적용되는데, 이는 

Section 48~52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운데 하나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등2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Customs Tariff에 근거한 관세 및 Excise Tax Act,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 등에 근거한 각종 소비세 및 부가세 등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소비세는 지역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우선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재화·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와 각 주별 소매세(PST: Provincial 

Sales Tax)가 있는데, Nova Scotia, New Bur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British Colombia 및 Ontario 등 5개 주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연방정

부와 지방의 공동세인 부가가치세 형태인 통합판매세(HST: Harmonized Sales 

Tax)를 채택·부과하고 있다. HST의 시행은 1997년 4월부터 Nova Scotia, New 

Bur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주에서 시작되었으며, 2010년 7월에

는 British Colombia와 Ontario 주에서 추가로 도입하였다. 또한 Prince Edward 

Island가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British Colombia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HST 대신 기존의 GST/PST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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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는 기존 GST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이며, 세율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

이를 보인다. Nova Scotia, New Bur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의 경

우 15%의 HST 세율이 적용되는데, 15%의 세율 가운데 7%는 연방정부의 세입이 되

고 나머지 8%는 지방의 몫이 된다. British Colombia 및 Ontario의 경우 각각 12%, 

13%의 HST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Prince Edward Island는 14%의 HST 세율 적

용을 예고하고 있다. 

HST의 운용은 기존의 GST의 규정을 흡수한 소비세법(Excise Tax Act)에 근거

하며, HST 시행으로 기업들은 중간재에 대해 주정부가 과세해온 소매세의 폐지, 세

율 인하, 납세의무 이행비용 경감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British 

Colombia 주 사례와 같이 HST 도입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2-II-2> 캐나다 GST/HST 주별 세율

(단위: %)

구분 2010.7 이후 
2008.1
~

2010.7

2006.6
`~

2008.1

1997.4
~

2006.7
1997.4 이전

Alberta 5 5 6 7 7

British Colombia 12 5 6 7 7

Manitoba 5 5 6 7 7

New Brunswick 13 13 14 15 7

Newfoundland and Labrador 13 13 14 15 7

Northwest Territories 5 5 6 7 7

Nova Scotia 15* 13 14 15 7

Nunavut 5 5 6 7 7

Ontario 13 5 6 7 7

Prince Edward Island 5 5 6 7 7

Saskatchenwan 5 5 6 7 7

Yukon 5 5 6 7 7

주:	�HST 세율이 12%일 경우 5%는 연방정부의 세입이 되고 7%는 지방의 몫이 되며, HST 세
율이 13%일 경우 5%는 연방정부의 세입이 되고 8%는 지방의 몫이 되며, HST 세율이 
15%*일 경우 5%는 연방정부의 세입이 되고 10%는 지방의 몫이 됨. 

자료:	CRS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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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세율 제도

HS 품목분류 체계1

캐나다의 품목 분류는 HS 코드의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HS 코드 10단위 기

준으로 세분화되어 분류되고 있다. 품목 분류는 관세 부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캐나다 관세율법의 일부로 운용되고 있으며, HS 품목 변화에 따른 관세율법 적

용 여부는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의 소관이다. 

관세율 체계2

캐나다는 GATT 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법상 상품을 분류할 때 HS 코드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세의 부과 절

차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과 유사하다. 

캐나다의 관세율은 우선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Tariff: MFN)관세와 일

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최빈국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LDCT), 일반관세(General Tariff: GT) 등이 있다. MFN 관세는 최

혜국대우를 부여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이며, GPT는 개도국의 수출 증대 및 공

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해 일반 관세보다 

낮은 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상의 특혜 제공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이다. 

최빈국관세(LDCT)는 UN 경제이사회에 의해 선정된 최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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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출상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일반 관세의 경우 상

기의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수입된 품목이나 관세율법상 제반 관세율 대

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또한 미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특혜세율로 UST(United States Tariff), CT(Chile Tariff), PT(Peru 

Tariff), COLT(Colombia Tariff), MT(Mexico Tariff), CRT(Costa Rica Tariff) 등

의 특혜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캐나다의 MFN 세율은 2010년 기준 평균 2.5%로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그림 

2-III-1]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에 따라 10.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신발/모자/우산 품목군에 적용된 MFN 세율의 평균이 1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섬유(6.9%), 차량/항공기/선박(5.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Ⅲ-1] 캐나다 MFN 세율의 산업별 현황

주: 2010년도 실행세율 기준 
자료: IDB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보다 상세한 캐나다의 MFN 세율 현황은 아래 <표 2-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데, HS 2단위 기준 육류/어류/연체동물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238%이며, 곡물에 

적용되는 세율 역시 최대 9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품(HS 01~24류)을 

제외한 공산품에 적용되는 세율 가운데 최대 15% 이상의 고관세 적용 품목에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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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재료, 플라스틱 제품, 원피와 가죽, 가죽제품/핸드백, 특수직물, 메리야스편물, 메

리야스편물의 의류, 기타 의류 및 부품, 신발, 우산, 인모제품, 항공기 및 부분품, 선

박 및 수상구조물, 가구/침구, 완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기기기 및 차량에 적용되

는 최대 세율이 9~11%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Ⅲ-1> 캐나다 MFN 세율 현황

(단위: %)

분류 품목명
평균
세율

최대
세율

HS 16 육류, 어류, 연체동물 7.7 238

HS 10 곡물 14.1 94.5

HS 02 육, 식용내장 2.6 26.5

HS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16.2 25

HS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중고의류 13.3 20

HS 07 식용채소, 뿌리 2.3 19

HS 58 특수직물, 트리밍과자수포 4.2 18

HS 60 메리야스편물 17.6 18

HS 61 메이야스편물의 의류 및 부품 16.4 18

HS 62 기타 의류 및 부품 15.6 18

HS 95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6 18

HS 96 잡품 5.9 18

HS 20 채소, 과실, 견과류 5.3 17

HS 06 산수목, 구근류, 절화 등 4.8 16

HS 55 인조단섬유 2.8 16

HS 37 사진용 재료 1.1 15.5

HS 39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1.7 15.5

HS 41 원피와 가죽 8.4 15.5

HS 42 가죽제품, 핸드백, 여행용품 3.5 15.5

HS 64 신발, 가방 등 그 부분품 4.7 15.5

HS 66 우산, 지팡이 9.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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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Ⅲ-1>의 계속

(단위: %)

분류 품목명
평균
세율

최대
세율

HS 67 조제우모, 솜털, 인모제품 3 15.5

HS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1 15.5

HS 94 가구와 침구·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등 5 15.5

HS 19 곡물, 전분, 베이커리제품 4.1 14.5

HS 56 워딩, 펠트, 부직포 등 11.3 14

HS 57 카펫 및 기타 바닥깔개 0.3 14

HS 91 시계와 그 부분품 3.3 14

HS 23 식품산업 잔유물, 조제사료 7 13

HS 87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6 13

HS 08 식용과일, 견과류등 0.8 12.5

HS 17 당류, 설탕과자 4 12.5

HS 21 기타 조제식료품 5.7 12.5

HS 26 광, 슬랙 0.7 12.5

HS 04 낙농품, 천연꿀, 기타 6 11

HS 15 동식물성유지, 조제식용지 4.7 11

HS 22 음료, 알코올, 식초 2.7 11

HS 45 코르크와 그 제품 4.4 11

HS 82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3.8 11

HS 86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6.6 11

HS 11 맥아, 전분 3.8 10.5

HS 12 채유용종자, 과실 등 0.6 10

HS 43 모피, 인조모피 1.4 9.5

HS 73 철강의 제품 0.3 9.5

HS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0.3 9

HS 85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1.2 9

HS 34 비누, 왁스, 양초 3.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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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Ⅲ-1>의 계속

(단위: %)

분류 품목명
평균
세율

최대
세율

HS 70 유리, 유리제품 1.4 8.5

HS 90 광학기기·사진용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0.6 8.5

HS 01 산동물 0.5 8

HS 32 염색, 염료, 페인트 등 4.6 8

HS 51 양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1.5 8

HS 53 기타 식물성방직용 섬유 1.1 8

HS 54 인조장섬유 1.6 8

HS 68 석, 시멘트, 석면, 유사제품 등 4 8

HS 69 도자기 제품 0.1 8

HS 72 철강 1.5 8

HS 65 모자류 및 그 부분품 4.3 7.5

HS 93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 7.5

HS 83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2.4 7

HS 92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3 7

HS 9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0.9 7

HS 03 어류, 갑각류 0.4 6.5

HS 27 광물성연료, 광물성왁스 0.1 6.5

HS 29 유기화학품 0.1 6.5

HS 31 비료 1.7 6.5

HS 33 조제향료, 화장품류 4.7 6.5

HS 35 변성전분, 효소 6.5 6.5

HS 36 화학류, 성냥 4.3 6.5

HS 38 기타 화학생산품 1.3 6.5

HS 75 니켈과 그 제품 1.4 6.5

HS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3 6

HS 59 공업용 방직섬유제품 2.6 6

HS 28 무기화학품, 희토류 금속 등 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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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Ⅲ-1>의 계속

(단위: %)

분류 품목명
평균
세율

최대
세율

HS 50 실크 0.3 4

HS 52 면 0.1 4

HS 09 커피, 차 0.9 3

HS 74 동과 그 제품 0.1 3

HS 79 아연과 그 제품 0.2 3

HS 80 주석과 그 제품 0.2 3

HS 24 담배, 담배대용물 0 2.5

HS 40 고무 및 관련 제품 0 2

HS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0 0

HS 13 락, 검, 수지 등 0 0

HS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0 0

HS 25 소금, 토석류, 석고, 석회 0 0

HS 30 의료용품 0 0

HS 44 목재와 그 제품 0 0

HS 46 짚, 바구니제품 0 0

HS 47 목재펄프 0 0

HS 48 종미 및 제지용펄프 0 0

HS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등 0 0

HS 71 진주, 귀금속, 식품,주화 등 0 0

HS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0 0

HS 78 연과 그 제품 0 0

HS 81 기타비금속, 이들의 제품 0 0

HS 77 향후 사용을 위해 비워둠 - -

HS 98 특별분류조항-비상업품 - -

HS 99 특별분류조항-상업품 - -

주:	�2010년 캐나다 MFN 실행세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HS 2단위 기준 평균세율을 집계한 뒤 높
은 순서대로 정리한 것임. 

자료:	�IDB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2편 통관제도 개요58

Ⅳ. 감면 및 환급

관세 감면1

캐나다의 관세감면프로그램(Duty Relief Program)5)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품목 

혹은 캐나다로 수입된 품목이 바로 수출될 경우 수입 당시 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물론 통합 판매세(HST: Harmonized Sales Tax) 및 부

가세(GST: Goods and Service Tax) 등에 대한 감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6) 다시 

말해, 이 제도는 캐나다 Excise Act 2001, Excise Tax Act에 기초한 세금 및 관세의 

부과를 감면해준다. 그렇지만 관세 등 제세 체납이 있는 자는 해당 제도에 따른 관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담배 및 일부 지정 품목의 경우 관세 감면 적용이 되지 않

는다. 단, 수입품목 가운데 연료를 제외한 수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품목, 

즉 소비재 및 소모품(consumables and expendable goods)7)의 경우에는 관세감면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K90, Duties Relief Application)의 

작성 후 CBS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아래 [그림 2-IV-1] 참고). 제출된 지원서를 토

대로 CBSA에서는 해당 품목의 이동경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tracking of all 

receipts)를 하며, 해당 수입품목이 캐나다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5)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7/d7-4-1-eng.html를 참고하여 작성

6)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판매세 및 부가세 등이 이 제도를 통해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 감면에 따
른 과세표준의 조정으로 이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7)	�Consumables are goods that are virtually disappear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do not 
form part of the finished product and expendables are goods that, after use, retain some physical 
characteristics but have been useless or devitalized and do not form part of the finishe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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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방문하기도 한다. 

한편 CBSA에 의해 사전에 허가받은 무역업자에게는 특정 허가번호(licence 

number)가 발행되는데, 관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 수입 당시 B3-3 양식(Canada 

Customs Coding Form)의 26번항에 해당 허가번호를 적시하면 된다. 그렇지만 

CBSA에서 허가번호를 발행 받기 전에 이루어진 수입 절차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되므로, 이 경우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제2편 통관제도 개요60

[그림 2-IV-1] 관세감면프로그램 신청양식: K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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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IV-1]의 계속

자료: CB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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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2

캐나다의 관세 환급 절차8)는 ‘Duty Drawback Program’에 의해 이루어지며, 수

입자, 수출자, 화주, 혹은 생산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는 정해진 양식(K32, Drawback Claim)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가까운 

CBSA Offices에 제출하여야 한다(아래 [그림 2-IV-2] 참고). 관세감면제도와 마찬

가지로 관세 환급 역시 통합판매세(HST: Harmonized Sales Tax) 및 부가세(GST: 

Goods and Service Tax) 등에 대한 감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관세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수출송장(export invoice) 사본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필요로 하되, NAFTA하에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충족해야 할 증

빙서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입신고번호(foreign import entry 

number), 수입날짜(date of importation), HS 품목번호(tariff classification 

number), 관세율(rate of duty), 납부세액(amount of duties paid) 등의 정보를 필

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환급 신청은 수입된 물품이 반출된 날(the date the imported goods 

were released)로부터 4년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증류주 제조과정에 사용된 주정

(spirits)은 반출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8)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7/d7-4-1-eng.html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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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IV-2] 관세환급프로그램 신청 양식: K32

자료: CB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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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출입 규제

통관 절차상에 수출입 신고 자료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출입 제한 및 규제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으나, 대상 품목의 경우 캐나다 정부의 허

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특정 저작권물, 위조화폐, 죄수가 제조한 상품, 중고비행기 및 중고자동

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가입한 국제협약이 지정한 수입금지 품

목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수출입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 

Act)에 명시된 품목들의 경우 수출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군용품, 철강, 낙농

제품 등 여기에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수입금지(Import Prohibition) 품목9)1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goods)은 캐나다 관세율법 제5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품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Memorandom D9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품

목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Authorised Economic Operator-Australian Position,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vices, 2012. 5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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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 저작권물(Copyrighted Books)

 

캐나다는 특정 저작권물에 대한 수입금지와 관련하여 인쇄판권이 캐나다나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reprints)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저작권법 제27

조 및 28조에 근거하여 수입이 금지된 출판물 리스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금지품목 리스트상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28(3)조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베른조약에 가입된 국가로부터의 어떤 출판물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사용을 이

유로 2개 이상 수입하지 않는 경우 

(b)	�캐나다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출판물을 수입하는 경우

(c)	�공공도서관이나 교육기관의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d)	�영국이나 베른조약(혹은 다른 Schedule II에 규정된 추가적인 규약)에 가입되

어 있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쇄되고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 출판된 책을 수

입하는 경우(단, 어떠한 세관직원이든 이와 같은 규정에 의거한 품목의 수입을 

원하는 개인에게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증빙서

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위조화폐(Coin, Base, or Counterfeit) 

캐나다는 형법 제448조에 따라 ‘위조화폐(counterfeit money)’로 정의된 품목들

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조화폐’의 범주에 (1)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보이

도록 만들어서 공식 통용화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짜 동전 및 지폐, (2) 

위조된 은행어음이나 백지수표, (3) 고액권으로 변조된 진짜 동전 및 지폐, (4) 별도

의 가공을 통해서 변형된 화폐, (5) 통용화폐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금, 은, 니켈 등을 

덧입힌 동전, (6) 통용화폐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특정한 물질을 칠한 금속물질 및 동

전 등이 포함된다. 

수입금지 대상인 위조화폐로 의심되는 동전 등의 수입은 임시로 중단되며, 캐나다 

관세청은 해당 지역수사부서에 이를 통보하면서 제품의 샘플과 관련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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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고비행기(Used or Second-Hand Aircraft) 

캐나다에서는 다음의 중고비행기 등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입이 금

지되는 대상으로는 (1) HS 9803.00.00이나 HS 9810.00.00으로 분류된 민간항공기 

혹은 국제운송과 연관된 항공기, (2) 통관과 관련하여 법령(항공법 혹은 지방의 법령)

에 의해 강제로 몰수된 항공기, (3) 군사적인 목적으로 국방부에서 수입한 항공기 (4)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항공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1989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수입

된 중고항공기는 수입이 금지되지 않는다. 단, 미국을 거쳐 제3국을 통해 캐나다로 

수입되는 경우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라.	�죄수가 제조한 상품(Goods Manufactured or Produced Wholly or In 

Part by Prison Labor)

캐나다는 감옥에 수감된 죄수가 제조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

련하여 가장 일반적인 품목으로는 자전거, 쓰레기봉투, 녹음기, 기념품, 가죽제품 및 

목제품 등이 포함된다. 단, 캐나다 비거주자나 해외에서 귀국한 캐나다 거주자가 판

매 혹은 직업상의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

금지가 면제된다. 

마.	�중고 매트리스 및 관련 재료(Used or Second-Hand Mattresses and 

Materials Therefrom)

캐나다는 중고 매트리스 물품규제에 규정(regulations respecting the 

importation of materials from used or second-hand mattresses)에 의거하여 

중고 매트리스 및 관련 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척 및 소독이 되었고, 

수출업자 혹은 다른 세척 및 소독 등에 관련한 전문가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

는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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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잘못된 원산지정보 기재 품목 및 상표권법상 수입이 금지된 품목(False 

Description of Geographical Origin of Goods and Goods With Trade 

Mark-Tariff Item No. 98970000)

캐나다는 잘못된 원산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상표권상 금지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캐나다산 혹은 실제 원산지와 다른 여타 국가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먼저, 판매 

등의 목적이 아닌 수입품에 부착되었거나, 캐나다산 물품과 묶여진 라벨, 인장, 태그, 

포장, 컨테이너 등은 이와 같은 수입금지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캐나

다 현지의 관계자 및 유통업자의 신분이나 주 영업장에 대한 정보 및 이와 관련한 라

벨의 경우도 동 수입금지규정 위반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 규정은 상

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수입되는 경우(개인의 소지품이나 개인적인 

선물 등의 용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 백색 인광성 성냥(White Phosphorous Matches)

백색 인광성 성냥(White Phosphorous Matches)의 경우도 수입이 금지된다. 

CBSA는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시 실험을 목적으로 CBSA의 실험실에 해당 

물품의 샘플을 보내고,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아. 중고자동차(Used or Second-Hand Motor Vehicles)

캐나다는 모든 종류의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경

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우선 ① HS 9801.10.00, 9807.00.00, 9808.00.00, 

9809.00.00, 9810.00.00 품목, ② 캐나다에 처음 정착하면서 수입한 품목 가운데 

HS 9807.00.00을 제외한 품목, ③ 통관 관련 법이나 혹은 다른 캐나다 각 지방정부 

법령 등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몰수된 경우, ④ 유산으로 남겨진 경우, ⑤ 미국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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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경우, ⑥ NAFTA 조항에 따라 미국·멕시코로부터 수입된 경우10) 등이 이에 해

당된다. 한편 수입금지 대상품목의 세부 범위와 관련하여 중고자동차 규정(Used or 

second-hand motor vehicles regulations)에서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a)	� 석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한 발견 및 탐사 혹은 이의 개발, 유지, 시험 및 생산

과 지하수 시추 관련 기계 및 장치를 가진 자동차

(b)	�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친지나 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았고, 그 

자동차를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c)	�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의 여름휴가 등을 위해 비거주자 자신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d)	�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며, 캐나다에 있는 다른 국가의 방위기관에 고용되어 

있고, 캐나다에서 공식적인 군사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의 시민이 수입

하는 경우 

(e)	� 비거주자의 일시적인 물품수입 및 운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인 경우

(f)	� 건축 및 이의 유지보수 분야에서 미국정부가 뉴펀들랜드 지역에 설립한 관련 

도급업자에 의한 수입인 경우

(g)	� 고무타이어로 된 바퀴 혹은 고무타이어와 반궤도식인 바퀴가 장착되어 있으

며, 7.2㎥의 이상의 정격용량 및 15톤 이상의 적제능력을 갖추고 있는 디젤연

료로 작동하는 자가추진 덤프트럭으로, 광물이나 다른 채굴된 물질을 채굴현

장에서 건설현장까지 운반하기 위한 비포장도로용으로 수입된 것

(h)	� 캐나다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 돌아온 이전 거주자에 의해 수입된 경우(단, 귀

국 직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였거나, 캐나다에 없었던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고 해외에 있던 기간 중 최소 6개월 동안 차량을 소

유하고 있었던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캐나다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

나,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었다가 질병, 실업, 교육상 필요 혹은 이와 유사한 

10)	�NAFTA 조항에 따라 미국,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만 
적용된다. 이들 조건은 ① 2009~2010년: 출고된 후 10년 이하의 중고차, ② 2011~2012년: 출고된 
후 8년 이하의 중고차, ③ 2013~2014년: 출고된 후 6년 이하의 중고차, ④ 2015~2016년: 출고된 후 
4년 이하의 중고차, ⑤ 2017~2018년: 출고된 후 2년 이하의 중고차, ⑥ 2019년 이후 출고된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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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캐나다로 돌아오게 된 경우도 해당된다)

(i)	� 출고된 후 15년 이상인 경우 

(j)	� 차량의 모델 연도가 1월 1일 이전에 생산되고, 그 날짜 이후와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되는 경우

(k)	� 포뮬러 경기나 기타 레이싱 목적의 차량으로 수입되거나, 공공 고속도로에서

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l)	� 캐나다 밖의 지역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주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캐나다 밖의 지역에서 차량을 취득한 캐나다 거주인에 의해 수

입되는 경우(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m)	�‘Foreign Aircraft Servicing Equipment Remission Order(1992)’에서 수입

에 대해 규정한 차량의 경우

(n)	�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 출입허가에 따라 수입되었거나, 수입과 관련하여 

상업적 목적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허가 등에 근거한 수입인 경우

(o)	�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른 몰수품인 경우

(p)	� HS 9802.00.00 또는 9803.00.00에 해당되며 일시적으로 수입된 경우

(q)	� ‘Akwesasne Residents Remission Order’의 제4항 및 7항에서 수입에 대해 

규정한 품목인 경우

(r)	� 원 구매자에 의해 수입되는 경우(단, 해당 차량이 원 구매자 개인 혹은 가정을 

위한 용도로, 비즈니스 혹은 제조설비 등의 용도로 수입되지 않아야 한다. 그

리고 차량구매 청구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전시용 차량으로 사용되었거나 차

량렌탈 업체에 의해 사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 음란물 

캐나다는 형법 163(8) 조항에 규정된 음란물 제작의 혐의를 받는 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HS 9899.00.00 품목과 관련하여 출판·영상·음성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

다. 다만, CBSA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여타 품목들과 다르게 이러한 품목들은 캐나

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한다. 이에 대한 법원과 CBSA의 역할을 살펴보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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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 형태의 관련물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

고 있는지 검토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정의 남용이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

는 부정적 요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

게 된다. 법원이 음란물의 캐나다 내 수입을 금지하는 CBSA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관련법령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불합리하게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

하도록 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수출입 허가(Export and Import Control) 품목2

캐나다 수출입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입 통제 및 허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다. 동 법령 제5항에서는 수입허

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 매년 캐나다 정부에서 수입규제리

스트(Import Control List)11)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허가 품목을 규정하는 목적은 주로 농업분야의 보호, 군사물자의 통제, 국가 

간 협정 등의 이행, 의류제품의 수입관련 보호 등을 들 수 있다.12) 해당 통제 품목리

스트는 캐나다 국내시장에 대한 위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수입허가가 필요한 규제품목은 아래 표에 정리한 바와 

같다.

11)	� Memorandum D19-10-2 참고

12)	�Global Window 캐나다 통관자료(http://english.exportal.or.kr/nation/101002/
stamp/101002_4002_129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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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V-1> 수입허가 품목(Import Control List)

구분 세부 내용

무기류

총기류(라이플, 카빈, 리볼버, 피스톨, 자동소총 등) 및 총기부품

대량 살상무기(총, 유탄포, 캐논, 박격포, 탱크지뢰, 로켓 및 미사일 발사체, 	
무반동총, 군용연막, 가스 및 화공품) 및 부품

탱크 및 자가추진력에 의한 각종 군용품

폭탄, 어뢰, 로켓 및 비유도탄 및 해당 부품

수출 관리품목(Export control list)에 해당되는 군용품

화학제품
CWC(화학무기금지협정)에 따른 독성화학물질 및 전구물(Precursors), 	
그리고 관련 혼합물 등

철강제품

탄소강 관련 제품(철판, 코일, 철도관련 제품, 기초 골재, 파이프 형 등)

특수강(스테인레스 평면압연 제품, 스테인레스 봉강, 스테인레스 파이프/튜브, 	
스테인레스 코일, 합금공구강, Mold Steel, 고속도강 등)

의류제품
기타 국가들에서 생산된 천이나 실을 가지고 멕시코와 미국에서 생산된 의류 및 	
기타 Customs Tasriff에 근거한 면화, 수제직물사 등 → 세부 대상은(Import 
Control List 85 ~ 86.94 참조)

무기류 수입금지 무기류

농축산업

암탉, 수탉(185g 이상), 닭고기(냉동 여부 불문) 닭고기를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등 → (Import Control List 94~104)

칠면조(185g 이상), 칠면조 고기(냉동 여부 불문), 칠면조를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등 → (Import Control List 105~113)

소, 송아지, 소고기 등(NAFTA 국가 및 Chile산 제외) → (Import Control List 
114~116)

각종 유제품(우유, 크림, 유지분유, 버터) → (Import Control List 117~131)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 및 기타 성분 함유) → (Import Control List 132~134)

계란 및 계란을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 (Import Control List 135~139)

마가린

치즈(체다, 블루 베인드, 카망베르, 브리, 브로볼롱, 구다, 모차렐라, 스위스, 	
그뤼에르, 하바티, 파마잔, 로마노 및 기타 각종 종류의 치즈) → (Import Control 
List 141~157)

요거트

버터 및 각종 유지방 제품

통밀, 메슬린, 밀분 등 → (Import Control List 161~168)

파스타, 면 등 → (Import Control List 16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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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V-1>의 계속

구분 세부 내용

농축산업

밀을 주 재료로 한 각종 제품(시리얼, 비스킷, 러스크, 쿠키, 프레첼 등) → (Import 
Control List 173~180)

보리, 보리가루, 보리를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 (Import Control List 181~192)

기타제품 이스라엘산 장미 

자료:	캐나다 법무부 「Import Control List」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604/page-1.html#sched1

한편 캐나다의 수출허가 품목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방위산업 품목 및 기타 별

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들이 지정된다. 캐나다는 이를 Group1~Group7

까지 세분화해 해당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V-2> 수출허가 품목(Export Control List)

구분 세부 내용

Group 1
(Dual List)

●	�1996년 바세나르 협정에 의해 캐나다 정부는 군사용 제품의 	
수출통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분화를 통해 각 카테고리별 관련 
품목을 허가 품목리스트로 지정
	 �- category 1010: advanced materials(특수원자재 관리)
	 �- category 1020: materials processing(군수품 가공)
	 �- category 1030: electronics(전자품)
	 �- category 1040: computers(컴퓨터)
	 �- category 1050: telecommunications(정보통신)
	 �- category 1150: information security(정보보안)
	 �- category 1060: sensors and lasers(센서 및 레이저)
	 �- category 1070: navigation and avionics(항법 및 항공전자)
	 �- category 1080: marine(해상기술)
	 �- category 1090: propulsion(동력기술) 

Group 2
(Munitions List)

●	�동 그룹 역시 바세나르 협정에 근거한 리스트로 탄약, 폭약 제조 및 	
기타 기술관리와 관련된 품목임. 
	 �- 구경 12.7mm 이하의 화기 및 총탄
	 �- 구경 12.7mm 이하의 화기 및 총탄
	 �-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및 각종 폭발물
	 �- 경보시스템 및 대응장치
	 �- 각종 군사용 목적의 지상 수송장비
	 �- 생화학 무기 및 관련기술
	 �- 군함을 비롯한 군사용 목적의 해양수송장비
	 �-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용 목적의 항공수송장비
	 �- 군사용 목적 이외에 일반 용도로 사용 불가한 전기장치
	 �- 건설 및 공사를 위한 공병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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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V-2>의 계속

구분 세부 내용

Group 3
(Nuclear Non-
proliferation List)

●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제조기술 및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관련 물질 및 기계 관리
	 �-	�플루토늄, 우라늄, 중수소, 트리튬, 원자로, 연료봉, 추출기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물질 및 기계

Group 4
(Nuclear related Dual-

use List)

●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제조기술을 적용한 관련 산업 기술 
및 관련 제품
	 �-	핵발전소, 수소분리기, 탐사기기 등

Group 5
(Miscellaneous Goods)

●	�군사용 목적의 품목 이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
목 및 분야
	 �-	�연목, 연목제품, 통나무, 삼나무, 알부민, 혈청, 땅콩버터, 청어, 설
탕, 시럽, 레이저화기, 핵 융합기, 대인지뢰, 전략적 통제 품목 등 

Group 6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List)

●	�1987년 합의한 미사일 통제기술 이전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미사일 관련 통제기술/소프트웨어
	 �-	�추진력 발생기술 및 관련부품, 유도 기술 및 장치, 항법 기술 등 

Group 7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on-proliferationList)

●	��1992년 미국과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생화학무기확산금지조약에 
의한 품목
	 �-	�거의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유전자조작 생물, 독극물 
등 

자료: Kotra(2013) 재인용

      수입쿼터13)3

수입쿼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WTO 농업협정의 서명국으로서 캐나다는 

주로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관세율 할당(Tariff Rate Quotas: TRQ)을 시행하고 있

다. TRQ는 수입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에는 저율의 관세를, 수입쿼터를 초과하

는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이중 관세율 제도이다. 

TRQ 적용 품목들의 경우 관세율 할당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율이 200% 이상에 달하

는 등 높은 관세율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13)	�Authorised Economic Operator-Australian Position,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vices, 2012. 5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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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에 따른 수입허가는 외교통상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밀과 보리 제품에 대

한 TRQ는 선입선출(first-come, first-served)원칙에 따라 수입허가가 허용되고 있

다.14) 캐나다의 품목별 수입쿼터 부과 현황은 아래 <표 2-V-3>과 같으며, NAFTA

를 포함한 캐나다가 체결한 FTA의 체결국에 대한 의류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부과 현

황은 <표 2-V-4>, <표 2-V-5>에 정리한 것과 같다. 

<표 2-V-3> 캐나다의 품목별 수입쿼터(관세율 할당)

품목(분야) 내용

칠면조

수입쿼터: 5,588,0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하거나 전년 대비 	
약 3.5% 증가된 수량을 책정

닭고기

수입쿼터: 77,024,7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하거나 전년 대비 	
약 7.5% 증가된 수량을 책정

계란 및 계란 제품

수입쿼터: 21,370,0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하거나 전년 대비 	
약 2.988% 증가된 수량을 책정

병아리 및 부화용 계란

수입쿼터: 142,139,043마리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결정하거나 해당연도 국내생산 
수량의 21.1%를 책정(1.27 부화용 계란=병아리 1마리 전환)

소고기 및 송아지
수입쿼터: 76,409,0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돼지고기 쿼터제 폐지(종전엔 EU에만 적용, 2011년 9월 30일 폐지)

마가린
수입쿼터: 6,348,8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버터
수입쿼터: 3,274,000kg(2,000,000kg은 뉴질랜드에 할당)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결정

치즈
수입쿼터: 20,411,866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14)	�Memorandum D19-1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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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V-3>의 계속

품목(분야) 내용

우유
수입쿼터: 4,345,0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요거트
수입쿼터: 332,0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아이스크림
수입쿼터: 484,0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기타 크림류
수입쿼터: 394,0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고지방유
수입쿼터: 11,7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유지분유
수입쿼터: 908,0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분말유장 powdered whey
수입쿼터: 3,198,00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기타 유제품
수입쿼터: 184,170kg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밀
수입쿼터: 226,883 tonnes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보리
수입쿼터: 399,000 tonnes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밀제품
수입쿼터: 123,557 tonnes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보리제품
수입쿼터: 19,131 tonnes

쿼터책정방식: WTO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자료:	�Kotra Global Window 자료를 기초로 캐나다 외교통상부 자료 확인을 통해 변동사항을 점
검/보완하여 작성

	 1)	�Kotra 자료: english.exportal.or.kr/nation/101002/stamp/101002_4002_12986.pdf
	 2)	�캐나다 외교통상부: 품목별 “Import Permits Issuance” & “Notice to importers”, 

“Levels of Tariff Rate Quotas For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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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V-4> 캐나다의 NAFTA 수입 쿼터: 품목별(의류)

품목 미국 멕시코

양모 의류(Wool Apparel) 919,740 SME 250,000 SME

순면 혹은 수제 의류
(Cotton or Man-made Apparel)

9,000,000 SME 6,000,000 SME

순면 혹은 수제 직물, 직물제품
(Cotton or Man-made Fibre Fabrics and Made-
up goods)

2,000,000 SME 7,000,000 SME

순면 혹은 수제 방적사
(Cotton or Man-made Fibre spun yarns)

1,000,000 KGM 1,000,000 KGM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
	 http://www.international.gc.ca/controls-controles/textiles/im-13.aspx?lang=eng

<표 2-V-5> 캐나다의 기타 FTA 관련 수입 쿼터: 품목별(의류)

품목 칠레 코스타리카

의류(Apparel) - 1,379,570 SME

양모 의류(Wool Apparel) 112,616 SME -

순면 혹은 수제 의류
(Cotton or Man-made Apparel)

2,252,324 SME -

순면 혹은 수제 직물, 직물제품
(Cotton or Man-made Fibre Fabrics and Made-
up goods)

1,000,000 SME 1,000,000 SME

순면 혹은 수제 방적사
(Cotton or Man-made Fibre spun yarns)

500,000 SME 150,000 SME

양모 직물 및 직물제품
Wool Fabrics and Made-up Goods 

250,000 KGM 250,000 KGM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
	 http://www.international.gc.ca/controls-controles/textiles/im-13.aspx?lang=eng

한편 TRQ 적용 품목 가운데 보리, 소고기, 버터 등의 일부 농산품에 한해 아래 표

에 정리한 수량/가치 한도 내에서 개인수입(personal importation)이 가능하다. 이

들 품목은 일반수입허가(General Import Permits: GIP)가 적용된 것으로, 수입 통

관 시 통관서류에 해당 품목에 부여된 GIP 번호를 인용해야 한다. GIP 적용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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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별도의 수입허가(import permits) 신청은 요구되지 않는다. 

<표 2-V-6> TRQ 적용 품목의 개인적 수입허용 수량 및 가치

품목 GIP 번호
허용 수량 및 가치

(Within access quantity/value)

보리, 보리제품 3 제한없음

소고기(fresh, frozen) 13 10kg

버터 1 $20

버터밀크 1 $20

치즈(cheddar, swiss, mozzarella) 1 $20

달걀 8 24개

닭고기 2 10kg

건조 유장(dry whey) 1 $20

크림(heavy cream) 1 $20

마가린 14 3kg

우유 1 $20

발효크림(sour cream) 1 $20

칠면조(whole: fresh or frozen) 7 1마리

칠면조(part: fresh or frozen) 7 10kg

밀, 밀제품 3 제한없음

요구르트 1 $20

자료: Memorandum D19-10-2 부록 D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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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반덤핑·상계관세 제도1

반덤핑(Anti-dumping) 관세조치는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 거래가

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

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 등이 우

려되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해당 수입품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캐나다는 이러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을 특별수입규제조치법(SIMA: Special 

Import Measure Act)에 규정하고 있는데 부과 절차 및 부과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절차15)

캐나다의 무역구제기관은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판정하는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와 덤핑·보조금 사실을 조사하는 국세청

(CRA; Canada Revenue Agency)으로 구분된다. 덤핑/보조금 사실에 대한 조사16)

15)	�「Special Import Measure Act」 및 무역협회, 『캐나다 무역구제기관』 참조

16)	�특별수입규제조치법(SIMA)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CITT가 이미 예비판정이 내려진 품목과 유사한 품목이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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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캐나다 국세청이 담당하며, 국제무역재판소는 덤핑수입 등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운용 절차는 크게 조사의 개시, 예비조사 및 판

정, 최종조사 및 판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조사의 개시와 관련하여, 국내산

업의 이해관계자가 서면으로 CRA에 조사신청을 한 경우, CRA은 해당 신청서가 적절

하게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적절히 

갖추어졌다고 통보된 후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조사

개시 결정은 신청인의 해당 산업에서의 대표성 여부, 덤핑이나 보조금과 관련한 충분

한 증거 여부, 덤핑 등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reasonable 

indication)’ 여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조사개시 결정은 관보에 게재되며 국제

무역재판소, 신청인, 모든 알려진 수입자 및 수출자, 수출국 정부에 통보된다.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국제무역재판소가 덤핑 및 보조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혹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행한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CRA로

부터 받은 정보와 관련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등에 의존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별도의 질문서를 제시하거나, 청문회 등을 개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조사개시 결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국제무역재판소는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조사개시 결정과 함께 CRA 또한 개별적으로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CRA은 조사개시 결정 후 60일 이후에서 90일 이내 사이에 예비결정

을 내려야 하며, 조사대상 품목이 농업 혹은 원예제품일 경우에는 65일 이내에 예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관련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특별히 최대 135일까지 

예비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예비조사 진행 중에 충분한 증거가 없

다고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한 각각의 조사는 종결된다. 

예비판정이 내려지면, CRA와 국제무역재판소에서 최종조사가 진행되며, 예비판

정일로부터 각각 90일, 120일 이내에 이루어 최종판정이 이루어진다. 다만, 이전에 

어떠한 제품에 대하여 덤핑 혹은 보조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이 있었다면 캐나다에 동

일한 종류의 제품이 수입될 경우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러한 잠정조치17)는 

핑수입 등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
고 있다. 

17)	�일시적인 관세의 부과규모는 최종적으로 오타와에 위치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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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정 시의 덤핑에 따른 이윤 추정치나 보조금 추정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된

다. 또한 여기에서 ‘잠정조치 적용기간’이란 예비판정이 캐나다 국세 및 관세청 차관

에 의해 이루어진 시점에서 시작하여, 차관이 조사를 종료하는 시점 혹은 국제무역

재판소에서 어떤 명령이나 판결이 이루어진 때까지를 의미한다. 법령에 의하여 재판

소는 덤핑이나 보조금의 예비판정의 통지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 

명령 혹은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120일이라는 기한

요건이 연장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관련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결정된 만큼의 한시적 관세를 현

금 혹은 보증수표로 납부해야 하며, 결정된 관세납부 결정액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

로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단, 이러한 담보는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수입

에 앞서서 설정되어야 한다. 한 가지 수입조치와 관련한 관세의 지불방법과 관련하여 

현금지불과 담보의 설정이 혼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

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반덤핑이나 상계조치에 대해서는 캐나다 관보에 공고함으

로써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나. 부과 현황

캐나다는 <표 2-VI-1>과 같이 16개국 21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단일 국가로는 16개 품목을 차지하는 중국

이 수입규제대상 1위 국가이다. 대만, 미국, 한국, 우크라이나 등 2개 품목 이상 규제

를 받는 국가의 경우 동일하게 철강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Program)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결정되는 최종부과금액은 이미 
지불되었거나 혹은 지불될 예정인 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최종결정관세액이 이미 납부된 관세액
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즉시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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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VI-1> 주요 품목/교역국별 수입규제 현황

품목 반덤핑 상계관세

Whole potatoes(감자) 미국

Greenhouse bell peppers(피망) 네덜란드

Refined sugar in granulated, liquid and powdered form(정제당) 미국

Flat hot-rolled carbon and alloy steel sheet and strip
(후판: 일반합금강)

브라질, 중국, 대만, 
인도, 우크라이나

인도

Hot-rolled carbon and high-strength low alloy steel 
plate(후판: 저합금강 및 일반합금강)

중국

Hot-rolled carbon and high-strength low alloy steel 
plate(후판: 저합금강)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Hot-rolled carbon and high-strength low alloy steel 
plate(후판: 저합금강)

우크라이나

Casing, seamless carbon steel or alloy oil and gas well 
(이음새가 없는 탄소합금강 또는 강철 재질의 오일&가스 케이싱)

중국 중국

Oil country tubular goods(유정용 강관 및 관련 제품) 중국 중국

Pup joints 중국 중국

Steel piling pipe 중국 중국

Carbon steel welded pipe(탄소강관 용접관) 중국 중국

Carbon steel welded pipe(탄소강관 용접관)
대만, 오만, 한국, 
태국, UAE

인도

Structural tubing known as hollow structural sections 
(구조용 강관)

한국, 남아공, 터키

Carbon steel pipe nipples and adaptor fittings
(탄소상관 니플&어댑터 피팅)

중국

Steel grating(강철 크레이팅) 중국 중국

Carbon steel fasteners(탄소강관 패스너) 중국, 대만 중국

Mattress innerspring units(매트리스 내부 스프링 유닛) 중국

Stainless Steel Sinks(스케인레스 싱크대) 중국 중국

Copper pipe fittings(동제관 연결구) 중국, 한국, 미국 중국

Aluminum extrusions(알루미늄 사출품) 중국 중국

Thermoelectric containers(열전기 컨테이너) 중국 중국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유입식 변압기) 한국

Bicycles(자전거) 중국, 대만

주:	2013년 2월 20일 기준
자료: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http://www.cbsa-asfc.gc.ca/sima-lmsi/mif-mev-eng.html#Steelpla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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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18)2

일반적으로 사전심사제도는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원산지 충족 여부,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제품의 

관세품목 분류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캐나다의 사전심사제도의 경우도 관세법 Section 43.1(1)과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캐나다-이스라엘 FTA(Canada-Israel Free 

Trade Agreement: CIFTA), 캐나다·칠레 자유무역협정(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CCFTA) 등 각 개별 무역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

다. 본 절에서는 Memorandum D11-4-16 및 D11-11-3, 캐나다 Custom Act를 참

고하여 사전심사제도의 적용대상 및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사전심사제도는 각각의 개별 품목 및 이슈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번에 동일한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5개 이상의 개별 품목과 관련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관련 제품들이 모두 유사해서 한 가지 제품에 대

한 결정이 나머지 모든 품목에 대한 결정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같

은 다수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나 제품의 범주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물

론 이는 해당 관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캐나다 관세법 32(6)(a)항과 32(7)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세품목 분류에 대한 사

전심사는 관련 물품의 캐나다 내 수입업자, 국외거주 수출업자 및 생산자, 수입물품

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사람(통관 브로커 등)들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FTA 사전심사제도 관련 규정(Free Trade Agreements Advance Rulings 

Regulations)의 Section 2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

하고 있다.

18)	�Authorised Economic Operator-Australian Position,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vices, 2012. 5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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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Subsection 32(6)(a), 32(7)에 따라 관련 수입품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이나 캐나다에 있는 수입자

(2)	�해당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있는 해당 제품의 수출업자 및 생산자

(3)	�추후 캐나다에 수출하게 될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물품과 관련한 캐나다 이외의 

NAFTA, CCFTA 및 CCRFTA 체결국의 생산자 

(4)	�이스라엘 혹은 다른 CIFTA의 수혜자로부터 캐나다로 수출되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

될 물품과 관련한 이스라엘 혹은 미국 내의 다른 CIFTA 수혜자 및 생산자

사전심사제도는 무엇보다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물품 반출과 관련하여 확실성

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실제 일부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품목 분류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전심사결정서는 CBSA에 의해 관세품목 분류번호

가 정확하다고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취소 및 수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

하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어떻게 품목 분류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국경에서 해당

물품을 반출하는데 필요한 서류준비를 얼마나 용이하게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FTA 및 관세품목 분류 등과 관련한 사전심사의 신청방식, 양식, 그리고 이와 관련

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가. 사전심사의 신청방식

사전심사의 신청은 반드시 별도 제시된 양식에 따라 필요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대상별로 요구되는 정보가 다르다. 사전심사 담당기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심사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제시된 양식에 규

정된 혹은 그 밖의 사전심사 결정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이 늦어지거나 발급이 되

지 않을 수도 있다.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나 프랑스어로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서명이 필요하다. 요청서에 서명한 사람은 

해당 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담당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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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요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사전심사의 신청서에는 ‘주의: 사전심사 신청’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주

로 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CBSA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사전에 해당 지역에 대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는 제품

의 수입업자 혹은 잠재적인 수입업자의 대부분이 위치한 지역으로 보내져야 한다. 이

후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관이 신청지를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 기

준 적용품목(regional value content)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신청서인 경우 해당 

신청서는 직접 Origin and Valuation Division 본부로 보내져야 한다. 

나. 신청 절차

사전심사에 대한 요청이 규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충족되지 않

은 사항에 대해서 문건으로 통지된다. 사전심사에 대한 평가 과정 동안에는 언제든 

담당관이 추가정보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통지일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통지

에 언급된 요건을 따라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통지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해당 사전심사 신청은 행정적으로 종료되고 취소된 사안으로 간주된다. 

사전심사 결정서는 모든 관련 정보가 제출된 후 120일 이내에 발급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러한 시간의 한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제품의 수입

이 이루어지기 120일 이전에 모든 관련 정보를 충족하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전심

사 결정이 수입 이전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서류가 제출되

지 않은 경우 120일의 시간제한 요건은 모든 필요 정보들이 제출되는 시점부터 기산

된다. 담당기관이 완전한 정보를 제출받았으나, 120일 내에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120일이 지난 후부터 사전심사결정서가 발급되기 이

전 시점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수입을 허가하게 된다. 

담당기관은 주요 정보와 정황이 같은 물품과 재료에 대해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심사 요청은 심사

결정서가 발급되기 이전에는 언제든 신청자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담당기관은 사전

심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서류에 심사 결정의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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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심사결정서는 신청 당시 작성된 언어로 발급된다. 

사전심사 결정은 이와 상충되는 국내 통관규정이나, 통지 및 의견 등에 우선한

다. 그리고 FTA 사전심사제도 관련 규정(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 

Regulations)이나 여타 FTA내 추가 규정과 관련된 심사요청은 국가통관규정과 관련

된 요청에 우선한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 사전심사결정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a)	�해당 신청이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인 경

우로, 특정한 형태의 제품 및 재료의 수입과 관련한 사전심사인 경우에만 해당

(b)	�관세법 42.1항에 근거한 유사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고, 검증 결과가 사

전심사 요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c)	�원산지를 재결정하거나 동일제품에 대한 결정사항을 표시하는 데 대한 요청으

로 관련 재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경우

(d)	�해당 요청이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 의회, 자유무역협정위원회, 혹은 이와 관련한 각종 관련 단

체에서 인정받기 이전 단계에 있는 문제와 관련된 경우

(e)	�모든 재료의 성분(the material facts)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f)	� 요청허가 여부가 동일한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5개 이상의 별도 제품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g)	�이미 일어난 수입 혹은 해당 수입과 관련된 요청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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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

Ⅰ. 수입 통관 절차

수입 통관은 수입물품이 캐나다에서 소비 또는 사용될 수 있도록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일련의 세관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캐나다내 수입자의 사업자등록, 수입신고(reporting) 및 관련 서류, 물품의 

반출(release of goods), 검사(examinations) 및 물품보관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물품의 반출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최소서류통관제도와 신속한 

물품 반출을 위해 제공되는 전자통관제도, 약식통관(line releases)제도 등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외에도 사후심사(verifications), 및 벌금제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

이다. 

수입자의 사업자등록1

캐나다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이는 Business 

Registration Online(BRO)19)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통관서류 제출과 관

19)	�http://www.cra-arc.gc.ca/tx/bsnss/tpcs/bn-ne/bro-ide/menu-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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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및 제세 납부 등의 세관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요구되며, 15

자리의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BN)를 받아야 한다. 

한편 통관중개인(licensed customs brokers)이 수입통관 절차를 대신해주기도 하

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써주어야 한다. 

      수입신고 및 관련 서류20)2

가. 수입신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제품은 캐나다 관세법(Customs Act) Section 12

에 따라 캐나다 세관(CBSA)에 보고되어야 한다. 화물에 대한 도착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화물 이동에 대한 세관의 통제를 가능케 하며, 관세 및 제세 부과와 국가안전의 

보장 등을 위해 필요로 한다. 

수입화물이 캐나다로 운송되는 방식은 항공(air)과 선박(marine) 외에도 고속도

로(highway)와 철로(rail)가 이용되는데, 운송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 방식이 달리 적

용된다. 우선 항공이나 선박이 이용될 경우 외국공항이나 항구에서 물품을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관련 데이터를 CBSA에 전자송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가 도입한 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ACI) 프로그램21)의 필수요구 사항이

다. 이에 따르면 항공화물(Air Cargo)은 화물이 처음으로 도착할 곳에 실제로 도착하

기 4시간 전에 화물운송장(waybill)에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선박화물(Marine 

Cargo)의 경우 물품의 선적지 및 화물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먼저 미국이나 푸

에토리코에서 적재된 경우 화물 타입에 상관없이 캐나다 항구에 도착하기 24시간 전

에 관련 정보가 전자송부되어야 한다. 이동 시간이 24시간이 안 될 경우 선박이 미국

20)	�Authorised Economic Operator-Australian Position,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vices, 2012. 5를 참고함.

21)	�이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참고표로 대신하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
다. http://www.cbsa-asfc.gc.ca/prog/aci-ipec/menu-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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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한 시점에 전자송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과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외

국에서 물품이 적재되는 경우 화물 타입에 따라 관련 정보 송부 시점이 다르게 적용

된다. 벌크(bulk) 화물이나 면세대상의 혼재화물(exempted break bulk)의 경우 캐

나다 항구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관련 정보를 송부하면 되지만, 면세대상이 아닌 

혼재화물(non-exempted break bulk)은 외국 항구에서 물품을 적재하기 24시간 전

에 관련 정보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속도로(highway mode)를 이용하는 경우 바코드 방식의 화물통제서류

(Cargo Control Document: CCD)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하거나, 철로(rail mode)를 

이용하는 경우 캐나다로 도착하기 이전에 전자통관(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물품

을 소지한 사람이 실제로 캐나다에 도착한 경우 구두신고(orally reporting)가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 

참고: 캐나다의 ACI 프로그램

ACI 프로그램은 캐나다로 화물(cargo) 및 운송수단(conveyance)의 도착 이전에 캐

나다 보건, 국가안전 및 보안 측면에서 위협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위험관리 절차 및 수

단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ACI을 통해 수입화물에 대한 전산정보(electronic cargo and 

conveyance data)를 CBSA에 송부하면, CBSA에서는 화물도착 전에 관련 심사를 진행

한다. 

한편 캐나다 정부에서 ACI 프로그램을 확대·적용하기 위한 e-Manifest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입품이 운송되는 방식(air/marine/highway/rail)에 상관없이 화물, 운송취급

인, 승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점차 늘리고 있다.

나. 관련 서류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CBSA에 제출되어야 한

다.23) 

22)	�‘수입물품의 신고규정(Report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의 Section 4. Manner of Reporting 
참고

23)	�CBSA, “Importing Commercial Goods into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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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물통제서류(CCD) 

(b)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 캐나다 세관 물품분류양식(Canada Customs Coding Form, Form B3) 

(d) 기타(원산지증명서, 수입품목별 관련기관 서류, 식물검역증명서 등)

1) 화물통제서류

화물통제서류(CCD)는 운송인이 CBSA에 화물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CD는 [그림 3-I-1]에서 볼 수 있듯이 Form A8A(B)이다. 이 서류에

는 반드시 바코드 방식의 화물통제번호(Cargo Control Number: CCN)가 있어야 하

는데, 바코드의 첫 네 글자는 운송인의 고유번호이다.24) 

CCD는 수입물품의 최초 도착기록이며, 이 서류는 보세지역에서 내륙의 CBSA 사

무소, 보세창고 등으로 이동될 때에도 이용된다. 운송인은 해당 선적품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CCD의 복사본을 화주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CBSA에 제출되기 전

에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은 원본 CCD의 모든 복사본에 반영되어야 하며, 전산방식으

로 제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서류가 CBSA에 이미 제출되었다고 하더

라도, 아직 long room copy나 CBSA delivery authority copy가 중개업자 혹은 화

물 인수자(consignee)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 서류의 수정이 가능하다. CCD가 재

작성될 경우 재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이전의 원본 서류와 동일한 화물통제번호가 부

여되어야 하며, 제품의 설명을 기재하는 부분에 원본이 재작성된 이유에 대한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재작성된 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물 인수자

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서류 뒷면에 소인을 찍어서(date stamped) 운송업자에

게 돌려주게 된다. 이때 원본은 CBSA에 의해서 파기되며, 재작성된 서류의 복사본을 

CBSA가 보관한다.25)

24)	�캐나다 관세청(http://www.cbsa-asfc.gc.ca/import/acc-resp-eng.html#P266_22757)

25)	�Memorandum D3-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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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1] 화물통제서류(Cargo Control Document) 양식

자료: CBSA 홈페이지

화물통제서류는 △ 도착전 검토시스템(PARS)을 통해 약식 통관이 허용된 수입품, 

△ 물품이 도착한 세관사무소에서 통관물품 분류양식 B3(type C)을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한 수입자에 의해 운송된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26)

2) 상업용 송장(Commercial Invoice)27)

캐나다 세관은 캐나다로 들어오는 모든 상업용 제품(선적)에 대해 다음 중 한 가지

의 서류 제출(영어나 불어로 기재)을 요구한다.

26)	�Memorandum D3-1-1 참고

27)	�Memorandum D1-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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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 3-I-1>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상업용 송장

(b)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이미 지불된 가격, 지불예정인 가격, 상품의 수량 등

을 포함하고 있는 정확한 명세서와 <표 3-I-1>에 기재되어야 할 나머지 정보

가 표기된 캐나다 세관 송장(Canada Customs Invoice: CI1) 양식 첨부

(c)	�CI1 양식([그림 3-I-2] 참고) 

다만 선적금액이 2,5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지 않거나 캐나다산 반송품 가액의 인

상분이 2,5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의 통관은 상업용 송장이나 상품금액

을 기재한 기타 서류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표 3-I-1> 캐나다 송장에 표기되어야 할 정보

①	�Vendor(Name and Address): 수출업체의 이름, 주소 기재

②	�Date of Direct Shipment to Canada: 수출상품이 캐나다로 직접 선적되는 일자 기재

③	�Other References: 상업송장의 번호, 구매자의 주문번호 등 기재

④	�Consignee: 캐나다에 있는 수하인 및 수하법인의 주소, 이름 기재

⑤	�Purchaser’s Name and Address: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기재

⑥	�Country of Transshipment: 캐나다로의 수출상품이 경유지에서 환적된 국가 기재

⑦	�Country of Origin of Goods: 송장상품의 원산지는 통관관세, 수량제한, 무역과 관련한 기

타 조치 등의 적용에 대한 규정 기준에 따라 상품이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를 말함

⑧	�Transportation: Give Mode and Place of Direct Shipment to Canada: 운송방법 및 

캐나다 직송 선적지 기재

⑨	�Conditions of Sale and Terms of Payment: 매도인과 구매자 간 합의된 판매조건 및 

지불조건 기재

⑩	�Currency of Settlement: 매도인의 요구에 따른 결제통화 기재

⑪	�Number of Packages: 포장 수량 기재

⑫	�Specification of Commodities

	 �- Kind of Package: 포장의 종류(Cases, Cartons) 표시

	 �- Marks and Numbers: 상표(descriptive marks)와 포장상품에 기입된 번호 기재

	 �- General 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일반적 상품명세 기재

⑬ 	�Quantity: 수량은 적합한 측정단위로 기재

⑭	�Unit Price: 상품당 가격 기재

⑮	�Total: 결제통화로 지불된 또는 지불예정인 가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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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I-1>의 계속

⑯	�Total Weight: 순(net)중량 및 총중량 기재

⑰	�Invoice Total: 송장에 나타난 상품의 전체가격 기재

⑱	�Self-Explanatory

⑲	�Exporter’s Name and Address: 수출자의 주소와 이름 기재

⑳	�Originator: 매도업체 주소와 성명 기재

 CBSA Ruling: 선적에 적절한 CBSA ruling의 일자와 번호 기재

∼ : 해외수송을 위해 부가적인 포장이 요구되는 경우 수출 포장 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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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2] CI1, 캐나다 통관 송장(Canada Customs Invoice)

자료: CB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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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세관 물품분류양식(Canada Customs Coding Form)

캐나다 세관 물품분류양식 Form B328)는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의 제6항 및 7항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캐나다

에 물품이 최종 반입되는 경우, 물품의 가치에 상관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Form B3에는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등의 기본적인 기재란을 포함하여 

거래번호, 관세조치 및 무역협정 여부, 관세품목 분류, 과세대상 물품가치, 적정한 관

세율 및 세율, SIMA 코드, 소비세율, 상품용역세율(GST), SIMA 평가, 보세창고번

호, 화물통제번호, 납부해야 할 관세의 계산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29) 

이 중 특히 거래번호는 Form B3의 모든 유형(type)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품이 반

출되는 시기에 CBSA에 의해 부여된 14자리 번호이다. 이 숫자는 반드시 바코드 양식

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적용가능한 모든 허가, 인증서 및 면허에 입력하거나 명확하

게 주석을 해야 한다. 거래번호는 7년 3개월 동안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거래

가 조정된다면 7년 3개월의 기간은 최종 거래조정을 결정한 날짜부터 다시 시작된다. 

Form B3의 유형은 AB, AD, C, D, F, H, M, V 등 8개가 있다. 이 중 Form B3 

C type은 최종결산(final accounting) 양식으로 △ 관세 및 제세의 납부 이전에 상품

을 반출하거나, △ 관세 및 제세의 납부 이후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사용된다.30) 

28)	�Memorandum D17-1-10 참고

29)	�CBSA “Accounting for your shipment” 	
(http://www.cbsa-asfc.gc.ca/import/acc-resp-eng.html#P284_24349)

30)	�Memorandum D17-1-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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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3] 캐나다 물품분류 양식, Form B3

자료: CBSA 홈페이지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96

상기 서류의 작성방법은 “Importing Commercial Goods Into Canada: How 

to complete Form B3, Canada Customs Coding Form, when importing 

commercial goods into Canada”31)에 규정되어 있다. 유의할 점은 서류 작성 시 용

지와 인쇄된 글씨의 색에 대한 별도의 규칙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 세관은 흰

색 용지에 파란색 잉크로 재인쇄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파란색 혹

은 검은색 잉크로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자와 중개업자의 경우 <표 

3-I-2>와 같은 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I-2> 유형별 Customs Coding Form 인쇄양식 규정

타입 color

AB and AD(LVS threshold or more) green

AB and AD(less than LVS threshold that quote a remission 
order number in Field No. 26)

green

C, D, H, M, and V(account) (LVS threshold or more) blue

C, D, H, M, and V(account) (less than LVS threshold that quote 
a remission order number in Field No. 26)

blue

C, D, H, M, and V(cash) (regardless of value) yellow

C(one-time release prior to payment) yellow

C, D, H, M, and V(account) (less than LVS threshold) white

F(consolidated account) (less than LVS threshold) salmon

AB and AD(less than LVS threshold
white(mark AB or AD 

on wrapper

10, 20, 21, 22, and 30, including CADEX bonded warehouse grey

CADEX non-bonded warehouse gold

자료:	Memorandum D17-1-10 「Coding of Customs Accounting Documents」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17/d17-1-10-eng.html

31)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pub/bsf5079-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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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상기의 서류 외에도 원산지 증명 및 적용 면제 등과 같은 기타 양식, 허가서, 증

명서 등이 품목에 따라 요구된다. 앞서 제2편 V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출입허가법

(Export and Import Permit Act)과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 

Act: SIMA)에 의해 지정된 품목이나 농수산물,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

결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보건증명서

(Health certification), 각종 연방정부 요구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캐나다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구

된다. NAFTA를 비롯하여 캐나다가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EFTA, 페루 등과 

체결한 FTA별로 요구되는 각각의 특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존재한다. 다만, 상업

용 제품의 총가치가 1천달러(1,600캐나다달러)를 넘지 않거나, 비상업용 제품인 경우

는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된다. 물론 이는 완전한 원산지증명서를 제

출하는 것이 면제되는 것일 뿐이며, 원산지 증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3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신고시 준비 서류는 [그림 3-I-4]와 같이 간단하

게 도식화될 수 있는데, 이들 서류의 준비가 철저할수록 물품의 반출이 원활해진다. 

한편 캐나다 세관(CBSA)은 상업용 제품의 선적금액이 1,600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서류 제출만을 요구한다. 

(a)	�캐나다 세관 물품분류양식 Form B3(type C 또는 D, 또는 보세창고 B3), 이와 

더불어 적용가능한 허가서·면허·인증서 등을 포함한 서류

(b)	�PARS를 포함한 최소서류통관제도(RMD) 서류(화물통제서류 2부, 적용가능한 

허가서·면허·인증서, 그리고 상업송장 2부)

(c)	�화물통제서류(CCD) 

(d)	�승인된 Courier Low Value Shipment(LVS)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화물/

반출 리스트(Cargo/Release List) 2부

32)	�Memorandum D11-4-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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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4] 수입신고 시 필요 서류(Documents Requirements)

자료: CBSA의 ‘Importing commercial goods into Canada’ 부록 IV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세관당국은 필요할 경우, 조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책임을 지

는데 이를 위해 모든 관련 서류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입업자 또는 중개업

자는 세관이 요구한 서류들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은 서류를 요청한 지역 세관당국의 지역무역국장의 재량에 따

라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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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요청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당국이 서류를 접수할 때까지 반출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

상적으로 세관당국은 반출을 허가하기 전에 수출업자나 중개업자에게 상업용 송장이

나 CI 1 양식을 요구하게 된다.

물품의 반출(통관)3

캐나다의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관세 납부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화물통제서

류(Cargo Control Document), 송장(Invoice), 캐나다 세관 물품분류양식(Canada 

Customs Coding From), 수입허가서 또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 원

산지증명서 등 앞서 제시한 수입관련 공통제출 서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특별

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일반서류통관제도(Release on 

Full Documentation: RFD)라 하는데, 이외에도 최소의 서류로 통관절차를 완료

하여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하는 최초서류통관제도(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RMD)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자통관(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시스템 및 물품의 신속한 반출을 위한 약식통관(line release)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33) 

가. 최소서류통관제도(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최소서류통관제도(RMD)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첫째 해당 시점까지 통관 관련 위반사항이 없었고, 향후에도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둘째, 통관 물품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 전년도 월평균 관세 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사전

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의 최소 금액은 250캐나다달러이고 최대 금액은 1천

33)	�http://www.cbsa-asfc.gc.ca/import/services-eng.html#opt_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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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캐나다달러이다. 

RMD 서류는 반드시 EDI을 활용한 전자서류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 EDI를 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례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째, 다른 국가의 정부나 단체의 요구에 따른 제품으로, 해당 요구를 처리하는 데 있

어 CBSA와 EDI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해당 거래의 송

장이 500개(2012년 2월 1일 기준으로) 혹은 999개(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혹은 

CBSA에 의해 규정된 숫자 이상의 제품 항목을 포함할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셋째, 

통관 요청이 부족(shortages)하거나, 이미 도착이 된 경우, 임시적인 경우 등도 예외

로 인정된다. 넷째, 하나의 통관 처리에 하나 이상의 warehouse sub-location code

가 있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다섯째, 해당 통관 절차가 국경지역에서 여러 개의 

고속도로 화물통제번호(CCN)를 커버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한다. 여섯째, CBSA가 

택배 및 저부가가치 운송 등의 사례에 대해 수입업자나 통관 중개업자에게 서류양식 

Y50(Reject Document Control)을 발급한 경우도 예외에 해당한다. 그리고 해당 제

품이 RMD 옵션을 사용한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경우, Queen’s warehouse로부터 들

어온 품목의 경우, CBSA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문제가 생긴 경우, 해당 제품이 HS 

9813 혹은 9814(캐나다 제품의 반송) 자격이 부여된 경우, 자동화되지 않은 CBSA 사

무소로 해당 통관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된다.34)

RMD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인 ① 화물통제서

류(CCD), ② 상업용 송장 또는 다른 허용문서, ③ 원산지증명서·허가서·면허 등이 

필요하다. ② 서류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서 모두 수출자 이름과 주소, 수탁인의 이

름과 주소,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수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BN), 제품의 단위 및 수

량, 제품의 금액 및 결제통화, 제품의 상세 설명, HS 10단위 코드, 제품의 원산지, 송

장의 페이지 수, 바코드로 표시된 거래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는 구매자와 

운송인이 모두 송장에 기재되어 있고, 운송인이 아닌 구매자가 기록상의 수입자이고, 

운송인만 기재되어 있고, 운송인이 기록상의 수입자이며, 통관시점에 수입자로 확인

되고 최종 계산(accounting) 시점에도 수입자로 확인될 때이다. 수입자의 사업자등

34)	�Memorandum D17-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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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번호의 입력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RM(Relationship Management) 계좌를 가

지고 있는 고객은 계좌식별문을 명시하고, 15단위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록상의 수입자 이름이 RM 계좌에 등록할 때 기재된 이름과 같아야 한다. 한편 HS 

코드와 관련하여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는 송장의 경우 HS 코드는 반드시 첫 페이지

에 기입되어야 하며, 수입자와 세관 중개인은 가능하면 바코드 방식을 사용하도록 독

려하고 있다. 다만 도착전 검토시스템(PARS) 혹은 RMD 방식을 사용하는 관세자율

사정제도(Customs Self Assessment: CSA) 및 FAST(Free and Secure Trade)35)

를 이용하는 수입자의 경우 다른 부처나 단체의 요청이 따로 없다면 통관시점에 HS 

코드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나. 전자통관(EDI)시스템36)

1) Releases Notification System

통관 결정사항을 시스템 참여자에게 적기에 효과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구

축되었다. 물품이 반출되거나, 도착전 검토시스템(Pre-arrival Review System: 

PARS)37)에 의한 승인이 났을 경우 EDI 방식으로 RNS 메시지를 수입업자, 통관중개

인, 창고운영자, 운송업자들에게 송부하게 된다.38)

2) Customs Automated Data Exchange System(CADEX)

CADEX는 수입업자와 중개업자들이 이미 반출된 제품에 대해서 CBSA에 각종 통

관양식을 전자통신 형태로 송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35)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장의 III항을 참고한다. 

36)	�CBSA,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s」 http://www.cbsa-asfc.gc.ca/eservices/overview-
sommaire-eng.html) 참고하여 작성 

37)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약식통관제도에 기술하고 있다. 

38)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http://www.cbsa-asfc.gc.ca/eservices/eccrd/rns-stam-eng.pdf’를 참고하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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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stoms Declaration(CUSDEC)

CUSDEC는 CADEX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나, UN/EDIFACT(United Nations/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라

는 국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가 CBSA에 제출된다는 점이 다르다. 

4) Accelerated Commercial Release Operations Support System(ACROSS)

ACROSS는 수입업자와 통관중개인이 반출 및 송장과 관련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통관시스템이다. 세관의 조사관(inspector)은 반출 관련 정보를 검토하

고 반출 관련 권고사항(도착 이전) 혹은 반출결정문(도착 이후)을 작성하고, EDI를 통

해 해당 수입업자나 중개업자에게 다시 절차와 관련한 공지 혹은 반출 결정을 전달하

게 된다. 

동 시스템은 캐나다의 식품검사국(CFIA)이나 천연자원부, 교통국 등 정부 부처의 

통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FIA 관련 사항이 EDI

를 통해 제출되면, CFIA에 전송하여 통관 관련 권고 및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

원한다. 

다. 약식통관제도 

1) 도착전 검토시스템(Pre-arrival Review System: PARS) 

PARS는 수입업자나 통관중개인이 물품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전검토 및 

절차 진행을 위해 RMD 관련 정보를 CBSA에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물품이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통관 절차 혹은 검사 절차를 위해 다른 곳으로 보

내는 과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PARS를 적용받을 때는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나 동일하게 RMD를 적용받는다. PARS은 캐나다 식품검역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 의해 통제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허가, 면허 및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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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PARS은 수입품의 운송방식에 따라 PARS(고

속도로를 통해 도착하거나 국경에서 승인되는 경우), Inland Pre-arrival Review 

System(내륙의 고속도로 선적허가소에서 승인되는 경우), Rail PARS(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경우), Marine PARS(해상화물인 경우), Air PARS(항공화물인 경우) 등으

로 구분된다.

한편 화물통제번호(CCN)는 PARS 절차의 핵심요소로서 다수의 송장이 하나의 수

입자와 관련된 하나의 선적물을 커버하는 경우, 오직 하나의 CCN이 필요하다. CCN

은 반드시 바코드 형태이어야 하는데, 고속도로상의 국경을 통해 도착하는 경우에도 

종이서류 및 EDI PARS 모두 바코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회사가 바코드를 

제출해야 하는데 CCN 바코드의 첫 번째 4자리는 운송회사 고유번호를 사용해야 하

며, PARS 머리글자는 바코드를 사용하였음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가) 필요 서류

PARS 절차를 위해 △ 수입자 혹은 통관중개업자(customs broker)의 lead 

sheet(PARS 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도착일자 및 시간, 운송번호, CCN, BN 등이 기

재), △ 화물통제서류(Inland/rail/marine/air)의 long-room copy, △ 허가서·면

허·인증서(필요시), △ 상업용 송장 등의 서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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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5] PARS 절차 이용시 필요한 서류: Lead Sheet 샘플

나) PARS의 처리 절차

PARS의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수출업자 혹은 운송업자가 수입될 제품에 대

한 정보, 즉 송장이나 선화증권(bills of landing) 등을 팩스나 EDI를 통해 수입업자 

혹은 통관 중개업자에게 보낸다. 이를 토대로 수입업자나 통관 중개업자는 PARS 반

출에 대한 요청서를 제품이 도착하기 최대 30일 이전에 CBS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도착 시점에서 반출 권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PARS 정보가 최소한 EDI를 

통해서는 1시간 이전, 혹은 종이서류를 통해서는 2시간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세관은 PARS 반출 정보를 검토하고, 물품이 캐나다에 도착하는 시점에 해당 물품

을 반출 혹은 이관하면서 ACROSS(Accelerated Commercial Release Operations 

Support System)의 정보를 업데이트한다.39) 

39)	�이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하나로 이에 대한 내용은 ‘바’절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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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나 창고 운영업자는 CBSA에 제품의 도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고속

도로상의 국경 통관인 경우 운송업자는 CBSA에 바코드 형태로 CCN이 기재된 운

송장 혹은 선화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이 반출되면, 세관은 해당 서류에 날

인하고 CBSA 통관승인에 대한 증명으로 운송업자에게 서류를 돌려준다. 고속도로

가 아닌 국경 통관의 경우에는 운송업자나 창고운영업자는 CCN을 RNS(Release 

Notification System)40)를 통해 CBSA에 전송한다. 

<표 3-I-3> 유형별 Customs Coding Form 인쇄양식 규정

운송 
방식

RMD/PARS관련
운송자 코드

통관서비스 
방식

조건
최소통관절차 
완료시점

항공

Primary or 
Secondary

PARS PARS received and processed
목적지의 CBSA 
사무실 도착시점

Primary RMD
cargo data made available to the 
CBSA for pre-arrival review 

목적지의 CBSA 
사무실 도착시점

Secondary RMD
목적지의 CBSA 
사무실 도착시점

철도

Primary or 
Secondary

PARS PARS received and processed 1시간

Primary RMD
cargo data made available to the 
CBSA for pre-arrival review 

1시간

Secondary RMD
목적지의 CBSA 
사무실 도착시점

해운

Primary or 
Secondary

PARS PARS received and processed
선박도착일의 
오전 12:01

Primary RMD
cargo data made available to the 
CBSA for pre-arrival review 

선박도착일의 
오전 12:01

Secondary RMD
목적지의 CBSA 
사무실 도착시점

고속
도로

Primary or 
Secondary

PARS PARS received and processed 캐나다 도착시점

Primary or 
Secondary

RMD
목적지의 CBSA 
사무실 도착시점

자료: CBSA Memorandum D17-1-4 「Release of Commercial Goods」

40)	�이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하나로 이에 대한 내용은 ‘바’절을 참고한다.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106

PARS 선적화물이 사전에 규정된 시간제한 이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허가서

나 면허, 인증서 등은 수입업자 및 통관 중개업자에게 반환된다. CADEX(Customs 

Automated Data Exchange)41)나 RNS 이용자는 종이서류의 PARS이나 EDI PARS 

이용자 모두에게 전자통신을 통해 반출 결정이 통보된다. 

2) 관세 자율사정프로그램(Customs Self-Assessment program: CSA)

관세 자율사정프로그램(CSA)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산정이 가능한 시

스템을 갖추고, CBSA에서 사전에 승인된 수입자에게 간소화된 수입 통관 절차를 적

용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국경통관, 무역정보제출, 조정, 납세액 통지 및 납

부 등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데, 특히 CSA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 수송업자 및 운

전자에게 인증 여부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한 후에 해당 물품을 수입업자 등

의 사업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일명 ‘CSA 통관’42)이라 함). 이밖에 미

국, 멕시코에서 운송된 사전에 보고된 물품(일명 ‘CSA 자격물품’43)이라 함)의 통관

에 한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간소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부과를 위한 회계

내역서(K84, Statement of account used for payment of duties and taxes on 

imports) 대신 Revenue Summary Form(RSF)에 작성된 각 달의 수입 요약내역서

로 대체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가) 신청인(수입자)의 기본자격 요건

CSA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기본 자격요건(basic eligibility 

criteria)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자의������������ �����������거주요건�������( resi-

41)	�이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하나로 이에 대한 내용은 ‘바’절을 참고한다. 

42)	�CSA clearance는 ‘goods that are eligible to enter Canada under a CSA service option, which are 
imported by an authorized importer and transported into Canada using an authorized carrier. In 
the case of commercial highway conveyances, the driver is to be registered under the CDRP or 
FAST’라고 정의된다. 

43)	�CSA-eligible goods은 ‘eligible goods means goods that have been shipped directly from the U.S. 
or Mexico, where those goods do not require, under any Act of Parliament or of the legislature of 
a province, a permit, licence or other similar documents to be presented to the CBSA at the time 
of report’라고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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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cy requirement), 수입실적(history of importing goods into Canada), 지불 

및 담보제공 능력 등이 심사된다.44) 

<표 3-I-4> CSA 제도 신청자에 대한 심사요건

구분 세부 요건

거주요건 (i)	 �개인 수입자일 경우 캐나다 거주인이어야 하며, 파트너십 관계일 경우 파트
너 중 최소한 한명은 캐나다 거주인이어야 함. 

(ii)	�수입회사의 경우 캐나다에 본사(head office)가 있거나 지사(branch office)
가 있어야 함. 

수입실적  -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전에 최소한 한 번의 수입 실적이 있어
야 함. 

수입자  -	 �법규 준수도(good character)
 -	 �지불능력
 -	 �담보제공
 -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 보유 여부(관세청의 심사시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함)

 -	 �무역 관련 데이터를 관세청에 전자로 송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나) 허가 과정

수입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은 Part I, Part II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Part 

I 과정에서는 거주요건 및 수입실적 여부, 수입자의 법규 준수도 측면을, Part II에서는 

담보제공, 수입자의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전자시스템 구축 여부 등이 심사된다.

따라서 이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먼저 Part I 심사에 맞춰 정해진 양식

(Form E646)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CSA 담당부서(Customs Self Assessment 

Office)에 제출하면 된다([그림 3-I-6> 참고). 일단 Part I 심사에서 승인된 신청인

에 한해 Part II 심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Part II 심사를 위해서 수입자는 정해진 양

식(From E655)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한 뒤 CSA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그림 

3-I-7] 참고). 

44)	�이밖에 세부 정보에 대한 문의는 CBSA 산하 CSA 담당부서(Customs Self Assessment offices) 혹
은 Border Information Service에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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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6] CSA 프로그램 Part I 신청서(E 646) 

자료: CB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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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6]의 계속 

자료: CB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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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6]의 계속

자료: CB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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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6]의 계속 

자료: CB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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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7] CSA 프로그램 Part II 신청서(E 655)

자료: CB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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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7]의 계속

자료: CBSA 홈페이지

다) 기록보관의 의무 

CSA 제도 이용에 따른 수입자는 물품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6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보관해야 하는 자료에는 수입품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및 수량, RSF

와 관련된 기록 및 납부한 세액 자료, 캐나다 내 판매자료 및 처리 자료, 관세 환불 내

역 등이 포함된다. 

3)	� 외통부/세관의 자동허가제도(Foreign Affairs/Customs Automated 

Permit System: EXCAPS)

수출입허가법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의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자나 중개인은 반드시 

외교통상부로부터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한다. EXCAPS는 수입자 혹

은 중개인이 통관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허가 정보를 ACROSS를 

통해 전자송부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양측의 정보가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 해당 품목을 통관시키는 제도이다. EXCAPS를 통해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허가서

(paper permit)를 제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수입허가 신청부터 시작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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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허가가 이용될 때까지의 과정을 아래 표에 정리해보았다. 수입자와 외교통상부 양

측의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수출입허가법에 의해 통제되는 물품은 반출될 수 있으

며, 일단 허가가 이용될 경우 이 사실은 외교통상부에 통지된다. 

<표 3-I-5> 수입허가 물품의 통관

수입자/통관중개인 외교통상부 세관(CBSA)

1.	�수입허가 신청

2.	�Form EXT1445에 거래	
번호(transaction number) 
신청

3.	�컴퓨터시스템에 데이터 입력

4.	�수입자에게 거래기록
(transaction record) 	
발행하고 이를 세관에 전송

5.	�CBSA에 통관서류 	 	
제출하거나 서류의 전자전송

6.	�- 거래번호/수입허가의 	
유효기간 확인/수입허가서의 
수입자 이름 확인/허가 물품의 
수량, 거래가격 등의 확인/	
수입허가서와 통관서류상의 
원산지 확인 

7.	�물품의 반출

8.	�수입허가 사용시, 해당 		
정보가 외교통상부에 전송

자료: Memorandum D19-10-2의 부록 E를 토대로 작성

4)	� 세관·식품검사국의 연계(Customs·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Interface)

검사를 요하는 식품의 통관은 지정된 장소의 검역소에서 전자통관이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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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현금지급 시 통관제도(Commercial Cash Entry Processing System: 

CCEPS)

CCEPS는 상업용 수입품의 자가통관(self-serve automated system) 제도로, 개

인이나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수입자는 

세관 창구에 비치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동 제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 관세 및 통관비용을 계산하고 Form B3의 작성이 완료

된다. 세관은 Form B3의 정보를 ACROSS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가 모두 정확하고 

지급이 이루어지면 수입자는 ‘지급완료’ 도장이 찍힌 Form B3 사본을 받아 물품을 

통관, 인수하면 된다.

동 제도는 캐나다의 Atlantic Region, Quebec Region, Northern Ontario 

Region, Greater Toronto Area Region, Niagara/Fort Erie Region 등 5개 지역

에서 이용될 수 있다. 

물품검사4

세관은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에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 원칙

이나, 제출서류만으로 각종 표시,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된 물품 이

외에 물품의 은닉 여부,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물품검사라 한다. 일반적으로 물품검사는 금지·

제한 품목, 밀수품 등의 탐색, 또는 정부 부처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 통관규

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45) 

캐나다 세관은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사

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관세법 Section 99에 근거하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대상 화물을 선정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샘플을 선정할 수 있도

45)	�CBSA, 「Examining your shipment」 (http://www.cbsa-asfc.gc.ca/import/ex-eng.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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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의 빈도 수는 수입업자 및 해당 화물과 관련한 다른 개

인 혹은 기관의 과거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과거 기록, 수입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업화물에 대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입항지에서 이루어지고, 위험수준에 따라 

검사시간이나 강도가 달라진다. 검사 과정에서 빠르고 안전한 밀수품 및 위험화물

의 확인을 위해 16가지 이상의 기술이 활용되며, 주요 검사 시스템으로는 X-ray 판

독, gamma-ray 판독(이동 혹은 파레트 VACIS[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 방식), 방사선 측정, 차량형 탐지 시스템(방사선 측정의 일종), 휴대용 전자 

방사선량계, 소형·휴대용 이온 이동형 분석기(Ionscan, Sabre 2000, Sabre 4000), 

밀수 탐지 장치를 갖춘 트럭 등을 들 수 있다.46)

운송 방식별 구체적인 검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항공화물인 경우 밀수품 검

사는 정차 중 비행기를 직접 검사하게 된다. 또한 창고로 보내진 항공화물은 시각 탐

지를 위해서 개봉될 수 있으며, 마약의 존재 유무 확인을 위해 이동식 마약탐지 킷

을 사용하거나 세관의 탐지견 팀이 밀수품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운 컨테이

너 화물은 방사선 측정시스템을 통해 검사된다. 무음 알람이 작동되면, Radiation 

Alert Viewer(RAV) system를 통해 탐지된 이미지가 국가위해성평가센터(National 

Risk Assessment Centre: NRAC)로 보내지며, 과학실험서비스국(Laboratory and 

Scientific Services Directorate: LSSD)에도 알려지게 된다. NRAC는 RAV system

을 통해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NRAC와 LSSD는 NRAC가 컨테이너에 대해 

좀 더 검사를 수행할지 결정한다. 과학적인 분석, 평가 혹은 기타 적정한 조치를 위해 

LSSD로 검사 관련 정보가 보내진다. 

고속도로 운송화물의 경우 2차 심사가 필요한 트럭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이

루어질 수 있다. 만약 항구에서 VACIS 트럭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장비를 이용하

여 길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밀수품 검사 혹은 적하목록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

인하기 위해서 트럭 내부 물품의 전량을 하적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운송화물은 고위험화물에 해당될 경우, 전량 검사를 위해 별도 시

설로 보내질 수 있다. 밀수품 검사를 위해서 화물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하적할 수도 

46)	� CBSA(2009), 「CBSA Commercial Examination Processes and Detection Technology」



Ⅰ. 수입 통관 절차 117

있으며, 밀수품 검사는 대체로 해운화물과 유사하다. 

물품의 보관 및 처분5

가. 보세창고47) 

1) 개요

보세창고는 세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이곳에 보관된 물품은 캐나다로 

수입되었으나 반출되지 않은 상태로, 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및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와 같은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되기 전까지만 관세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보세창고는 개인이나 창고를 가진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자가 보세창고(private 

warehouse)가 있으며, 여러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의 보관을 위해 운영되는 일반 영

업용 보세창고(public warehouse)로 나뉜다. 

캐나다의 경우 보세창고는 ‘Sufferance warehouse’와 ‘Bonded warehouse’로 다

시 나뉘는데, 모두 세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소유, 운영되는 시설이나 Sufferance 

warehouse는 최대 40일까지의 단기보관 및 수입품 검사 목적으로 이용된다. 반면 

Bonded warehouse는 위탁수입 시, 재고 보관 시 또는 수출용으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 최대 4년까지 물품 보관이 가능하다. 품목의 종류에 따라 보관기간이 달

라질 수 있는데, 주류 및 담배 제품의 경우 5년 동안의 보관이 허용된다. 

Sufferance warehouse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 운영허가 신청서를 서면

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보세창고의 특성에 따라 나뉘어진 E400, E400B, E400C 

등의 세 개 타입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업장을 운영할 사람만이 단독 소유주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파트너나 제휴사를 대표하여 한 명이 신청서를 

47)	�Memorandum D7-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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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CBSA의 요청이 있을 시, 모든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작성된 보세창고 신청양식은 해당 창고가 위치한 지역 

관할의 세관에 총 3부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건물 전체에 대한 청사진 혹은 적

정한 복사본, 소화기나 스프링클러시스템 등 화재안전장비 등에 대한 정보, 창고건물

의 위치나 주차지역 등을 보여주는 지도, 보세창고 설립 신청에 대한 수입업자의 지

원서류(CBSA 요청 시), 창고운영계약서 사본(필요 시) 등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Bonded warehouse의 경우 이를 운영하기 원하는 사람은 창고 위치와 가까운 세

관사무소에 보세창고 운영을 위한 신청서(E401)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알코올음료

의 보세창고 신청의 경우, 해당 지방의 주류기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된 사

본과 함께 신청서를 수반해야 한다. 소형화기(firearms)와 무기류의 경우는 ‘사업용 

소형화기 면허’를 획득해야 하며, 면허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48) 

48)	�Sufferance warehouse의 경우도 소형화기, 금지탄약, 금지된 장비 및 무기관련 창고의 신청자는 반
드시 운송자격이나 상업용 화기취급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The Registrar of Firearms가 운송
허가를 담당하고, 해당 지역의 책임화기관리자(Chief Firearms officer)가 상업용 화기취급의 허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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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8] 보세창고(Sufferance Warehouse) 운영을 위한 신청서 양식, E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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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9]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운영을 위한 신청서 양식, E401

 

자료: CB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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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완료되면, CBSA는 보세창고 허가번호를 발급하며, 보세창고 허가 수수료

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모든 보세창고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매년 <표 3-I-6>과 같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취급상품의 유형에 따라 보증금을 세

관장에 예치해야 하고, 보증금의 형태는 현금, 보증수표,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한 양

도 가능한 채권 등이다. 보증금 금액은 관세와 세금의 최대금액이 되며, 지난 회계연

도 동안 지불한 관세와 세금의 최대금액에 따라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표 3-I-6> 보세창고 허가 수수료

(단위: 캐나다달러)

예치된 보증금 총액 회계연도별 지불 수수료

10,000까지 100

10,001~50,000 800

50,001~200,000 1,500

200,001~500,000 3,000

500,000 이상 5,000

자료: Memorandum D7-4-4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보세창고에서는 물품의 특성(the condition of goods)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조립이나 결합이 허용된다. 보다 구체적인 허용가능한 모든 활동에는 조

립/해체(disassembling or reassembling goods that have been assembled or 

disassembled for packing, handling, or transportation), 전시(displaying), 검사

(inspecting), 표시/라벨링/상표부착(marking, labeling, tagging), 포장(packing, 

unpacking, packaging, unpacking)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청소(cleaning), 보

전(preserving), 분류(sorting), 절단(cutting, trimming) 등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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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창고의 운영49)

모든 보세창고 운영인은 보세창고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장비, 인

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출입문 그리고 튼튼한 구조의 건물, 문과 창문의 안전한 잠

금장치, 창고용 보안요건 표시를 포함하여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세관직원이 행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충분한 공

간, 장비 및 인력 그리고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보세창고 운영 및 재고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등을 보유해야 한다.50)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Record 

Keeping System)을 통해 각종 기록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즉, 보세창고 내

에서 보세창고로의 이동, 보세창고 내에서의 이동, 다른 보세창고로의 이동 및 다른 

보세창고로부터 자사로의 이동, 조작, 포장, 개봉, 변경, 타 화물과의 결합 등을 포함

한 허용 가능한 모든 활동의 기록, 보세창고에서의 모든 이동 등 모든 화물의 이동경

로를 기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CBSA에 의한 통관 허가 이전에 세관이나 highway frontier 

examining warehouse51) 또는 sufferance warehouse에서의 수입물품 보관시한은 

40일이며,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의 경우는 창고에 들어간 날짜부터 4년까지 

상품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물품의 보관시한은 상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 3-I-7>과 <표 3-I-8>에 정리한 것과 같다. 특정한 경우 보관시한이 연장

될 수 있는데, 할당된 보관시한의 만료 이전에 수입업자나 중개업자의 요청이 있으

면, 관세법 Subsection 37(2)에 따라 세관이 보관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52) 

49)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 참고

50)	�Sufferance warehouse의 시설과 관련하여 CBSA에서는 해당 시설이 위치, 적합도 등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CBSA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게 된다. 그
리고 해당 창고 관할의 CBSA 사무소에 10일 동안 ‘Notice of Application for Licence to Operate a 
Customs Sufferance Warehouse’를 제시하고, 해당 게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해당 창고의 위
치 등이 기재된다. 그리고 14일 동안 해당 신청에 대한 외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51)	�이는 캐나다 세관이 운영하는 곳으로 주로 미국과 캐나다 국경 근처에 설치되며, 통관허가 이전에 보
세운송인(bonded carriers)에 의해 해당 물품이 sufferance warehouse로 이동되지 않은 상태에 보
관되는 장소이다. 

52)	�Memorandum D7-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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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I-7>	�세관, Highway Frontier Examining Warehouse, Sufferance 

Warehouse의 물품 보관 및 연장 시한

물품 유형 최대 보관시한
최대 연장가능한 

시한

부패하기 쉬운 물품 4일 N/A

Prescribed substances (원자에너지관리법) 14일 N/A

Prescribed items (원자에너지관리규정) 14일 N/A

담배제품 14일 N/A

증류주 14일 N/A

소형화기 14일 N/A

무기류 14일 N/A

탄약 14일 N/A

다른 정부부서의 법률대상 상품 40일 1 year

캐나다를 경유 다른 국가로 곡물 수송 40일 2 years

이주민 물품( HS 9807.00.00 제품 포함) 40일 1 year

이전 거주자 물품 반송
(관세항목번호 9805.00.00제품 포함)

40일 4years

관세법에 따른 모든 기타 수입 물품 40일 1 year

자료: Memorandum D4-1-7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I-8>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의 물품 보관 및 연장 시한

물품 유형 최대 보관시한
최대 연장가능한 

시한

항공기, 선박, 해양케이블, 석유시추기 공급 장치 및 	
관련 부품 및 장비의 예비 부품(국내 소비용이 아닌)

15년 1년

술 5년 1년

수입물품규정마킹에 따른 마킹용 또는 컨벤션, 전시
회, 무역박람회 전시용 물품

90일 -

나머지 모든 물품 4년 1년

자료: Memorandum D4-1-7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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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세운송53)

일반적으로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

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서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

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캐나다에서도 CBSA에게 

자격을 부여받은 운송업자나 화물 포워더(freight forwarder) 만이 보세물품을 운송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CBSA가 제시하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도착시점에 

CBSA에 의해 통관 처리가 되지 않은 보세물품은 통관을 위해서 다른 CBSA 사무소

나 특정한 보세창고로 이동되어야 한다. 즉, 선박 혹은 기차를 통해 캐나다로 들어온 

화물은 고속도로 운송업자를 통해서 화물통제서류(CCD)상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로 

전해지게 된다. 이 경우 목적지에 있는 highway frontier examining warehouse는 

선박 혹은 기차운송의 CCD와 관련한 선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야 하며, 최초 CCD에 목적지의 CBSA 사무소의 명확한 지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

리고 선박운송물품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육로운송과 관련한 인허가 및 

보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 거주인의 개인용도에 따른 수입 품목(HS 9807.00.00에 해당)이나 HS 

9805.00.00와 HS 9808.00.00 항목에 해당하는 수입인 경우, △ 컨벤션이나 기

타 공공전시회에서의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입되는 물

품, △ 수출화물을 싣기 위해 옮겨지는 빈 화물컨테이너, △ 폭발물 관리법의 적용

을 받는 물품, △ 한 CBSA 관할영역에 있는 보세창고로부터 CCD상에 기재된 다

른 CBSA 관할권역의 보세창고로 이동되는 물품, △ 해당 지역에 보세창고가 없어

서 국경지역 관할하의 CBSA 보세창고로 보내지는 물품, △ 고속도로로 운송되었고, 

Newfoundland의 Argentia로 통관 처리되는 미국정부 재산의 품목인 경우, △ 면세

점으로 운송되는 물품 등은 대상에서 면제된다. 그 밖에 특정한 형태로 운송되는 양

주, 와인 및 담배제품 등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53)	�Memorandom D3-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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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의 처분 

관세법, 물품보관 규정(Storage of goods regulations) 및 단기간의 물품보관 규

정(Regulations respecting the storage of goods)에 수입신고 이후 특정 기간이 지

난 후에도 세관에 남겨진 물품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후 40일,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4일 이후 세관에 남겨진 물품은 관세

법의 Subsection37(1)에 규정된 안전장소(safe-keeping)54)에서 보관된다. 한편 담

배, 화기류나 무기류의 경우 14일, 술은 21일이 지나면 압류된다. 

기타6

가. 사후심사(Verifications)55)

통관심사 및 검사가 국경지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수입품의 반출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후심사제도는 무역업자들이 스스로 

관세 및 내국세를 산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통관 및 수입거래가 완료된 이후 사후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통관 지연으로 인한 화물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따라서 세관은 신고된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FTA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하되, 필요시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사후심사(Post-Release Verification)는 심사대상의 선정방식에 따라 임의사후

심사(Random Post-Release Verification)와 타깃사후심사(Target Post-Release 

Verification 혹은 Targeted Priorities)로 구분된다. 임의사후심사는 CBSA가 과거 

통관기록을 바탕으로 임의로 조사대상 수입업자를 선택하고, 캐나다 통관법 및 기타 

관련부처 규정에의 일치성 여부 등에 대해서 심사하게 된다. 한편 타깃사후심사의 경

54)	�여기서 안전장소라 함은 highway frontier examining warehouse, 보세창고 등을 의미한다. 

55)	�CBSA, 「Memorandum D11-6-8 : Verification of Origin, Tariff Classification, and Value for Duty 
of Imported Goods」 및 「Customs Act」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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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선심사대상품목 리스트가 미리 결정되어 고시되며, 위험요인 분석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매년 2회(1월 7일 및 7월 7일) 발표되고 있다. 2013년 1월

에 발표된 우선심사 대상품목 리스트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56) 

<표 3-I-9> 우선 사후심사 대상 리스트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HS 코드

1 Pet Toys 9503.00.00

2 Steel T-Posts 7308.40.00.90

3 Fresh Cut Flowers 0603.19.00

4 Safety Headgear 6506.10.10.90

5 Wheel Rims and Spokes 8714.92.00

6 Other Food Preparations 2103.90.95

7 Dextrins and Other Modified Starches 3505.10.90

8
Tariff Item 9948.00.00(Televisions and 
Other Consumer Goods) 

9948.00.00

9 Coconut Milk 1106.30.00; 2080.19.90; 2106.90.1020

10 Pickles 2001.90.90.91

11 Golf Club Cover 9506.39.90.90

12 Curling Iron 8516.32.10

13 Aluminum Foil Various goods of Heading 76.07

14 Disposal and Protective Glove 3926.20.10 ; 4015.19.10

15 Spectacle Lenses 9001.40.10 ; 9001.50.10

16 Tariff Item 9908.00.00(Mining Industry) 9908.00.00

과세가격(Valuation) HS 코드

17 Fresh Cut Flower 0603.19.00

18 Apparel Various goods of Chapter 01 and 02

19 Foorwear Various goods of Chapter 64

20 Yachts for Pleasure or Sport Various goods of Heading 89.03

21 Preparation and Pastrycooks’ Produsct Various goods of Chapter 19

 

56)	�CBSA, 「Trade Compliance Verifications - Jan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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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I-9>의 계속

원산지(Origin) HS 코드

22 Bedding and Drapery
Various goods of Heading 63.01, 63.02 
and 63.03

23 Cocoa Powder 1805.00.00 and 1806.10.90

24 Mattress Upholstery Various goods of Chapter 54, 55 and 60

25 Frozen Crab 0306.14.90

26 Cotton Pants 6203.42

자료: CBSA, 「Trade Compliance Verifications - January 2013」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는 관세법 Section 42.01에 따라 크게 원산지(origin), 품

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과세가격(value for duty) 등 3가지 부문에 대해 이

루어진다. 이 중에서 원산지에 대한 심사는 최혜국 관세(Most-Favoured-Nation 

Tariff),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영연방 개발도상국 감면규정, 

영연방 캐리비안 국가 관세, 최빈국 관세,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등의 적용

을 받는 수입품인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NAFTA, CIFTA, CCFTA와 관련

된 수입품목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품목들은 별도의 FTA 원산지증명의 사

후심사(Free Trade Agreement Origin Verification)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심사는 질문서(questionnaire), 확인서(verification letter), 확인방문

(verification visit), 기타 수입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등 4가지 방식으로 수행

된다. 이 중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캐나다 국세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CCRA)이 수입업자 등에게 보내는 질문서나 확인서에는 심사개시일, 심사

의 범위(예상심사 기간 포함), 심사관련 담당자들의 이름, 심사의 법률적 근거, 특정

한 서류 및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심사를 위해 CCRA의 담당직

원이 수입업자, 제품 소유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verification visit)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CRA는 필요시 수입업자 및 제품 소유자로부터 각종 수입 관련 정

보 및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할 수 있다. CCRA는 실제 심사 과정에서 각 수입품

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중 적정한 심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가지 방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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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57)

관세법 Subsection 59(1)에는 이러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캐나다 국세청의 담

당직원이 원산지(origin),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관세과세가격(value for 

duty)에 대해서 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기존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4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결정이 이루어진 후 담당자는 대

상자에게 관련 근거 등과 함께 이를 지체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정에 대해

서 피심사자인 수입업자 등은 CCRA에 이후 90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답변을 통보해야 한다.58) 

나. 벌금제도(AMPS)

캐나다는 2002년부터 벌금제도(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AMPS)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통관서류 작성오류에 대한 벌금형 제도이다. 통관 입

법·규제·프로그램 요구조건의 비준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CBSA

가 가지고 있다. 

AMPS는 관세법이나 관세표, 그리고 기타 이와 관련한 규정의 위반이나 라이센싱 

협정 및 합의관련 조건의 위반 등에 적용된다. CBSA가 위반된 사항의 형태, 빈도,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대부분의 벌금에 대하여 등급이 부여되

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준수 여부도 고려된다. 

AMPS 위반 시의 제재조치(penalty)와 관련하여 삼진아웃제(3-Strike)를 도입하

여, 첫 번째 위반 시에는 단순한 경로로 그치지만, 위반사례가 AMPS 시스템의 기록

에 남아 향후 추가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위험군에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부과의 증가비

율을 좀 더 높게 설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그룹들은 LEVEL이 한 단계 증가할 때마

다 각각 벌금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벌금의 폭이 0에서 8천캐나다달러의 범위로 늘어나게 될 수 있다. 다만, 

57)	�CBSA, 「Memorandum D11-6-8 : Verification of Origin, Tariff Classification, and Value for Duty 
of Imported Goods」 참조

58)	�「Customs Act」 제59~6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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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의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부과 한도액은 2만 5천캐나다달러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하나의 NPA(Notice of Penalty Assessment)에 여러 건의 위반사항이 포함될 

경우 이와 관련한 벌금총액은 이를 초과할 수 있다.59) 

59)	�MEMORANDUM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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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출 통관 절차

수출은 캐나다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수

출 통관 절차는 수출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후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운송수단에 적재

하기까지의 절차 과정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수출신고(export reporting)를 통해 위

해물품과 규제대상 품목의 통제 및 캐나다 수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캐나다를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을 관리하고자 한다. 

수출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본절에서는 수출 신고자, 필요서류 및 수출신고 대상 

물품과 신고시점, 수출신고 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밖에 물품검사, 수출품의 

억류, 벌금제도(AMP), 기록보관의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출신고 및 관련 서류1

캐나다 수출품의 신고에 대한 사안은 관세법 Section 95~97.2 및 수출품 신고규

정(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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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신고자 

관세법 Section 95 및 수출품 신고규정의 Section 2에 따르면 수출신고는 수출

자, 운송인, 통관 중개인이나 화물 포워더 등과 같은 통관서비스 제공자(customs 

service providers)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는 캐나다 거주인60) 여부에 상관없이 상업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

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BN)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을 의미한다. 다만 캐나다 수출입허가법에 따르면 허가(permit) 신청은 캐나다 거주

인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인이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데,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유효한(valid) 운송인등록번호(carrier code)61)가 필요하다. 수출서류를 미리 전자송

부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세관(designated export reporting offices)62)에 수출서류

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운송인 가운데 수출품 신고규정의 Section 13에 따라 CBSA

와 MOU를 체결한 경우 수출신고가 면제된다. 이를 위해 수출자는 해당 품목이 이미 

CBSA에 신고된 품목임을 입증하는 수출신고증명번호(proof of report)를 운송인에

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수출신고증명번호는 수출신고 방식63)에 따라 그 양식이 다양

한데, 아래 표에 정리한 것과 같다. 

60)	�캐나다 거주인(resident)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살고 있거나, 기업의 경우 본사(head office)
나 자회사(brach office)가 캐나다 내에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 

61)	�운송인 등록번호의 첫 4자리는 특정 운송업체임을 알려주는 고유의 번호이며, 이 고유번호는 화물통
제서류(CCD)의 첫 4자리가 된다. 

62)	�지정된 수출신고 세관 리스트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한다.http://www.cbsa-asfc.gc.ca/contact/
listing/indexpages/indextype47-e.html

63)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4)절에 수출신고 방식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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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Ⅱ-1> 수출신고증명번호(Proof of Report) 양식

ⓐ	 �캐나다 자동수출신고(Canadian Automated Export Declaration: CAED) 시스템에 

의해 수출신고된 경우, 수출신고증명번호는 23자리로, (i) 5자리의 허가번호(licence 

number), (ii) 6자리의 authorization ID, (iii) 연·월의 6자리 및 5자리의 거래번호로 

구성된 Form ID로 구성됨. 

ⓑ	 �G7 EDI 시스템이 이용된 경우, 수출신고증명번호는 17자리로, (i) authorization ID, 

(ii) Form ID로 구성됨. 

ⓒ	 �수출신고서 양식 B13A가 이용된 경우, 연/월/일/시간 및 항구코드, 6자리 reference 번

호 등으로 구성된 ‘CBSA의 도장날인’이 수출신고증명번호를 대신할 수 있음. 

ⓓ	 �요약신고서(summary reporting)의 경우 수출신고증명번호는 수출자의 고유 식별번호

인 요약신고 ID 번호(summary reporting ID number)가 대신함. 

ⓔ	 �통과화물의 경우 수출신고증명번호는 CCD 번호로 대신할 수 있음. 

자료: D-memorandum D3-1-8…참고하여 작성

한편 수출품 신고규정의 Section 15에 따르면, △ 짐을 싣지 않은 캐나다 군사수송

기기, △ 캐나다 국방부에서 수출하는 품목, △ 혈액, 장기 등의 응급상황에 따라 수

출되는 품목 등에 한해 통관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수출자의 구두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즉, 수출서류 및 허가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필요서류 및 수출신고 대상 품목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수출신고가 필요한 품목은 해당 수출품의 도착지 및 

품목의 특징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1)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 정부 간 체결한 수입데이터 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푸에르토리코 및 버진아일랜드 포함)으로 수출되는 일반 수출품은 수출

신고에서 면제된다. 그렇지만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controlled goods)의 경우 해

당 품목의 가치(value)에 상관없이 수출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일부 연목(soft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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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ber)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세관에 수출허가증(permits)이 요구되지 않

는다. 

이렇듯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수출신고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수출품 신고

규정의 Section8에 근거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합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세관 

직원이 서면으로 수출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다음의 수출품에 대해 반드시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a)	�수출품의 가치가 2천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

(b)	�수출 통제 품목

(c)	�캐나다를 출발하여 미국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 운송되는 품목 

(d)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에서 수출되는 품목, 수출되기 이전에 B3 양식

하에 수입된 품목(주류나 담배 제외)으로 해외 판매가 결정되었으나 즉시 수출

이 어려워 보세창고에 보관된 품목을 의미

(e)	�수리 및 추가 제조과정이 이루어진 경우

	 -	�임시로 수입된 품목에 대한 수리 및 추가 제조과정의 가치가 2천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로, 여기서 ‘수리’는 해당 품목의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

미하며, ‘추가 제조과정’은 해당 품목이 전혀 새로운 상품으로 제조되는 것을 

의미함. 

(f)	� 특정한 비상업용 물품(2천캐나다달러 이상) 

	 -	�선물이나 원조 형태의 음식/의류 등의 기부 

(g)	�기타 제품

	 -	�건축업자의 기계 및 설비기구(계약이 끝나고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이후 

캐나다로 재이송되는 품목), 샘플 및 리스품목 등 

한편 통상 수출품의 가치가 2천캐나다달러 이하일 경우 수출신고가 면제되며, 아

래의 경우에도 수출신고가 면제된다.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134

(a)	캐나다를 통과하여 제3국으로 이동되는 외국물품 

(b)	캐나다에서 제조되었으나 다른 국가로 이동되어 여타 국가로 선적될 경우 

(c)	임시로 이동(temporary entry basis)된 품목

(d)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에서 수출되는 품목으로, 캐나다로 반입되지 않

고 보세창고에 보관된 수입품을 의미 

(e)	�Sufferance warehouse에서 수출되는 품목으로, 캐나다 밖에서 제조된 품목

으로 세관에서 반출되기 이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출되는 품목임. 

(f)	� 기타 

	 -	�건설업자의 기계 및 설비기구, 리스품목, 2천캐나다달러 이하 가치의 수리품

목 등 

상기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Ⅱ-2> 캐나다내 수출신고 시 필요서류 및 신고대상품목

분류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아일랜드 포함)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

통제 품목
(수출금지 및 
규제품목 등)

- 수출허가서, 증명서 및 면허
-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 부처의 서류
- 수출신고 필요 없음. 

-	수출허가서, 증명서 및 면허
-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 부처의 서류
-	수출신고서1)

일반 품목 - 수출신고 필요 없음. 
-	�수출신고서1)(해당 물품의 가치가 
2,000C$ 이상인 경우)

주:	�1.	�EDI 방식 및 인터넷으로 수출통관을 진행할 경우 수출신고서 대신 CAED 및 G7 EDI 신
고서 사본 제출이 요구됨. 

자료:	�‘Exporting Goods From Canada: A Handy Guide for Exporters’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수출신고 시기

수출자는 지정된 세관(export reporting office)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물

품이 수출되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신고 시점이 달리 적용된다. 

(a)	�우편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우체국에 배달되기 최소 2시간 전에 수출신고가 이

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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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상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물품이 선적되기 최소 48시간 이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c)	�항공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물품이 선적되기 최소 2시간 전에 수출신고가 이루

어져야 함. 

(d)	�철로로 수출되는 품목은 물품이 선적된 열차가 조립되기 최소 2시간 전에 수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e)	�여타 다른 방식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수출 바로 이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한편 산 동물, 벌크화물, 시간에 민감한 품목 등은 수출 바로 이전에 수출신고를 

하면 된다. 

라. 수출신고 방식

캐나다의 수출신고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수출통관 방식 및 EDI 방식이 있으며, 

수출신고서 양식인 Form B13A의 제출하거나 요약신고서(summary report)로 대체

하는 방식이 있다. 

1) CAED 

캐나다 수출자동신고시스템인 CAED64)는 사전에 인증받은 수출자나 중개인이 개

별 사업소(place of business)에서 캐나다 정부로 수출신고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방

식의 인터넷을 통한 수출 통관 절차이다. 다만 통제품목의 경우 CAED 신고서의 사본 

및 수출허가서 등을 CBSA에 제출하여야 한다. 

2) G7 EDI 수출신고

G7 EDI 시스템은 G7 국가의 관세청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수출자의 수

64)	�CAED 이용을 위한 신청서 양식은 ‘www.statca.gc.ca’의 웹사이트에서 찾으면 되며, 작성된 서류는 
캐나다 통계청의 International Trade Division 산하 Data Assembly Section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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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고의 전자송부를 가능케 한다. 이는 G7 국가가 주도했으나, 이들 국가로 수출되

는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G7 EDI 수출신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수

출신고서 양식인 Form B13A의 제출이 면제되며, G7 국가에서는 해당 수출자의 자

료가 수입자 및 중개인에 의해 수입국에서 재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7 EDI 수출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통계청에 신청서(Form BSF158)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캐나다 통계청은 사전 스크리닝 작업을 거쳐, 승인된 

ID(authorization ID)와 허가번호(license number)를 CBSA에 발행해주게 되고, 세

관은 해당 수출자를 등록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3) 수출신고서 양식(Form B13A) 제출

앞서 언급한 인터넷 및 EDI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수출자는 캐나다 수출신고서 양

식인 Form B13A를 이용하여 수출신고를 하면 된다([그림 3-II-1] 참고). 수출자는 

항상 이 양식의 최신 버전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통관서류 작성오류 

벌금제도(AMP)에 적용된다. 한편 수출자는 반드시 이 양식에 도장을 날인받아야 하

는데, 이 도장은 연/월/일 및 시간을 포함하여 항구번호 및 6자리 참고번호가 날인되

며 이 번호는 수출신고증면번호(proof of report)로 이용된다. 

수출자나 중개인은 반드시 Form B13A 3부를 준비해서, 1부는 세관에 여타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른 1부는 운송인에게 수출신고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 1부는 해당 품목이 수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수

출자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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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Ⅱ-1] 캐나다 수출신고서 양식, Form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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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Ⅱ-1]의 계속

자료: CBSA 홈페이지

4) 요약신고서 프로그램 

요약신고서 프로그램은 사전에 승인된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수출 이후에 월별 요

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된 제도이다. 동 제도는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품목

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벌크제품으로 동일제품이면서 수출자가 세관으로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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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요약신고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신청자격을 갖추었음을 알리는 서면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월별 요약신고서 제출이 허용된다.

물품검사2

관세법의 Subsection 99(1)(c)에 수출품에 대한 물품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때때로 캐나다 세관은 수출품의 검사를 한다. 세관에 따라 수출신고와 

물품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항구나 보세창

고(sufferance warehouse)에서 물품이 검사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세관은 물품이 CBSA에 신고된 이후 캐나다에서 떠나는 시점까지 언제든지 물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세관직원은 수출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하면

서 물품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만약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자나 운송인에게 보세창고로 물품을 운송할 것을 요구한다. 

수출품의 억류3

캐나다 세관은 수출품의 통관을 지연시키는 것이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다음의 상황에 한해 수출품을 억류(detention)시킬 수 

있다. 

(a)	�통제 대상인 수출품에 대해 △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 수출허가서가 제

출되지 않은 경우, △ 수출자 및 수출허가서에 제시된 정보상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수출허가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 

(b)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관세법의 Section 101에 따라 세관직원이 

해당 수출품이 법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억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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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상황에 따라 기타 관련 기관의 서면 확인서 및 수출자의 추가 정보 제공, 

유효한 수출허가서, 수출자 및 수출허가서에 제시된 정보상에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

는 정보 제공, 채무 이행 및 세관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면 

수출품에 대한 억류가 해지된다. 

기타4

가. 벌금제도(AMP)

캐나다 세관은 최근 수출 통관 절차에 관련된 전 부문에 걸친 모니터링을 확대하

고 있다. 이를 통해 통관 절차상의 법규 준수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앞서 수입 통관 

절차에서 살펴보았듯이 AMP는 통관 규정에 대한 법률 준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벌금제도이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앞서 수입 통관 절차에서 보는 바와 동일하다. 

한편 캐나다 거주인이 아닌 수출자의 위반 사안이 확인되고,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수

출자가 벌금 지불을 거부할 때 해당 수출품은 억류된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

출신고가 면제된 통제 품목에 대한 위반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허가서

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나. 기록보관

캐나다 관세법 Subsection 97.2(1)에 따르면 수출자는 캐나다 내 사업장이나 정

부가 지정한 여타 장소에 해당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거주인이 

아닌 수출자의 경우 개인마다 서류 보관을 위한 지정장소가 정해지며, 만약 이 수출

자 대신 통관서비스 제공자가 대신 수출 통관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무실에 보관하

면 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수출자 및 생산자의 기록보관 규정(Export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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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s’ Records Regulations)을 참고한다.65) 

수출 이후 관련 서류의 보관은 6년이며, 해당 기록에 대한 세관 직원의 검증이 이

루어질 수 있는 세부 자료에 대한 보관이 필요하다. 해당 서류에 대한 보관이 적절하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AMP)이 부과된다. 

65)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7-71/index.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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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통관관련 제도

PIP(Partners in Program) 프로그램1

캐나다 관세청은 보건 및 국가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 파악을 위한 적극

적인 대응 차원에서 PIP(Partners in Protec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5

년 도입될 당시 기업들의 통관관련 규정 숙지와 준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

나,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보안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2년 들어 PIP 

참여기업들에게 캐나다와 미국 간에 공동으로 참여한 간소화된 수입통관제도인 

FAST(Free and Secure Trade)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캐나다의 PIP는 캐나다 관세청과 무역거래에 종사하는 민간부문의 기업들 사이

에 자발적인 MOU(CBSA와 PIP 참여자들 간에 공동으로 개발된 이행계획(action 

plan))을 토대로 이행되는 협력으로 보안조치의 평가, 보안인식회의 참여 등이 수행

되고 있다. 또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토대로 주

요 교역대상국과의 관계에서 국경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 6월 미국의 

C-TPAT, 2010년 10월에는 한국과 일본의 AEO 제도와 싱가포르의 STP 등과 MRA

를 추진한 바 있다. 

캐나다 PIP 참가기업은 화물 처리시간 단축, 개선된 보안수준 등의 혜택을 얻게 

되는데, 수출자, 수입자, 항공·철도·도로 운송업체, 통관 중개인 등 무역거래에 종

사하는 업체 가운데 캐나다 내에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 신청 자격을 갖는다. PIP 

참가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관세법 및 여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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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위반할 경우 회원 자격이 일시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FAST(Free and Secure Trade) 프로그램2

캐나다와 미국 관세청 간에 공동계획(Joint initiative)의 일환으로 상품 공급망의 

안전 확보와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전에 허가받은 품목 및 무역업자에 대해 

보다 빠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는 CBSA와 민간부문의 개인 혹은 기업

간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운송인(driver), 수송회사(carrier) 및 수입자 등 동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반드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거쳐야만 한다. 

운송인의 경우 FAST 회원 자격은 5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등록과정에서 50캐나

다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수송회사나 수입자의 경우 별도의 회원자격 신청과정 없

이 관세자율사정프로그램(CSA)과 PIP 참여자격을 가진 경우 자동적으로 FAST 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144

Ⅳ. 결론 및 시사점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무역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과 관련된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절차가 원활한 교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거래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WTO를 비롯하여 WCO, APEC, UN 등 여러 국

제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 원활화는 각국의 생산 및 교역을 증대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 이

후 한국의 무역환경 변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국

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인 캐나다

를 중심으로 신속한 물품반출을 지원하고, 관세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통관

제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통관제도와 큰 틀에서 비교하면, 수출입 물품에 대

한 수출입 신고가 이루어진 후 세관에서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만 물품을 국내로 반

출하거나 국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결

정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정

한 경우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 점,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을 확인하고 통

관을 허용하는 점, 수출입 통관 물품에 대한 기록 보관이 필요한 점 등의 통관 흐름이 

유사하다. 또한 관세평가, 사전심사, 전자통관 제도를 운영하는 점 등에서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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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모를 보인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속

한 통관 절차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 및 수입신고 시점에 대한 세부 사안들, 필요 

서류, 약식통관제도 등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약한 반면 서비스산업 및 광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 간에 FTA 협

상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과 캐나

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기술 등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서로의 시장

잠식 우려 없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66) 주목할 

점은 이러한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세관 절차의 신속화 

및 간소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시작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세관 행정 및 절차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통관관리 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증대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6)	�KIEP, 오세경 제05-27호(2005) 참고



부록146

부 록

1. 관세법(Customs Act) 관련 주요 규정 

가. 수입품 신고 규정(Report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Whereas, pursuant to subsection 164(3) of the Customs Act, a copy of proposed 

Regulations, substantially in the form annexed hereto, was published in Part I of 

the Canada Gazette on March 29, 1986 and a reasonable opportunity was thereby 

afforded to interested persons to make representations with respect thereto to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Therefore, Her Excellency the Governor General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pursuant to section 12, 

subsections 14(2) and 18(2) and paragraph 164(1)(i) of the Customs Act, is pleased 

hereby to make the annexed Regulations respecting the reporting of imported 

goods, effective on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12, subsections 14(2) and 18(2) 

and paragraph 164(1)(i) of the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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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873 - Last amended on September 30, 2011



부록148

SOR/86-873 - Last amended on Septembe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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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873 - Last amended on September 30, 2011



부록150

SOR/86-873 - Last amended on Septembe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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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873 - Last amended on September 30, 2011



부록152

SOR/86-873 - Last amended on Septembe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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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873 - Last amended on September 30, 2011



부록154

SOR/86-873 - Last amended on Septembe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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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873 - Last amended on September 30, 2011



부록156

SOR/86-873 - Last amended on Septembe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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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873 - Last amended on Septembe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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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품의 회계 및 과세부과에 대한 규정(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Whereas, pursuant to subsection 164(3) of the Customs Act, a copy of the proposed 

Regulations respecting the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the payment of 

duties, substantially in the form annexed hereto, was published in the Canada 

Gazette Part I on March 29, 1986 and a reasonable opportunity was thereby 

afforded to interested persons to make representations to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with respect thereto;

Therefore, Her Excellency the Governor General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pursuant to sections 32, 33, 

35, 88, 89 and 92, paragraphs 164(1)(d), (i) and (j) and section 166 of the Customs 

Act, is pleased hereby to make the annexed Regulations respecting the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the payment of duties, effective on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s 32, 33, 35, 88, 89 and 92, paragraphs 164(1)(d), (i) and (j) and section 166 

of the Custom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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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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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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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부록162

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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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부록164

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1. 관세법(Customs Act) 관련 주요 규정 165

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부록166

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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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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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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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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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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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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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1062 - Last amended on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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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세가격 결정 규정(Valuation for Duty Regulations)

Whereas, pursuant to subsection 164(3) of the Customs Act, a copy of the proposed 

Regulations respecting the determination of the value for duty of imported goods 

was published in the Canada Gazette Part I on March 15, 1986 and a reasonable 

opportunity was thereby afforded to interested persons to make representations 

with respect thereto.

Therefore, Her Excellency the Governor General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pursuant to subsection 

48(3), subparagraph 48(5)(a)(iii), paragraph 51(4)(a), subsection 52(2) and 

paragraph 164(1)(i) of the Customs Act, is pleased hereby to make the annexed 

Regulations respecting the determination of the value for duty of imported 

goods, effective on the day that the Customs Act, other than paragraph 99(1)(b), 

subsection 99(2) to (4) and sections 192 to 194 thereof, come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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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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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86-792



부록176

SOR/8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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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세환급규정(Goods Imported and Exported Drawback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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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ufferance Warehouse 규정(Customs Sufferance Warehouse 

Regulations)

Whereas, pursuant to subsection 164(3) of the Customs Act, a copy of proposed 

Regulations respecting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substantially in the form 

annexed hereto, was published in the Canada Gazette Part I on April 26, 1986 

and a reasonable opportunity was thereby afforded to interested persons to make 

representations to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with respect hereto;

Therefore, Her Excellency the Governor General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pursuant to section 30, 

subsection 37(1), paragraphs 164(1)(i) and (j) and section 166 of the Customs Act, 

is pleased hereby to make the annexed Regulations respecting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effective the day that section 30, subsection 37(1), paragraphs 164(1)

(i) and (j) and section 166 of the Customs Act come into force.



1. 관세법(Customs Act) 관련 주요 규정 179

SOR/86-1065



부록180

SOR/86-1065



1. 관세법(Customs Act) 관련 주요 규정 181

SOR/86-1065



부록182

SOR/86-1065



1. 관세법(Customs Act) 관련 주요 규정 183

SOR/86-1065



부록184

바. 수출품 신고 규정(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

Her Excellency the Governor General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pursuant to section 95Footnote a of the Customs Act, 

hereby makes the annexed 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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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관련 기관 정보 

(a) Government of Canada: 1-800-622-6232 

(b) Canada Business Service Centres: www.canadabuiness.ca

(c)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www.agr.gc.ca

(d) Canadian Heritage: www.canadianheritage.gc.ca

(e)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www.itcan-cican.gc.ca

(f) Health Canada: www.hc-sc.gc.ca

(g) Environment Canada: www.ec.gc.ca

(h) Canada Revenue Agency: Business Number centre 1-800-959-5525

(i) Industry Canada: www.ic.gc.ca

(j) Statistics Canada: www.statca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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